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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onEffectsofTankerManagementandSelf
AssessmentanditsCountermeasures 

byLee,Gi-Su

MajorinMaritimeLawandPolicy
DepartmentofMaritimeTrafficInformation

TheGraduateSchoolofKoreaMaritimeUniversity
Busan,Korea

AAAbbbssstttrrraaacccttt

Tanker Management and Self Assessment(TMSA) published by Oil
CompaniesInternationalMarineForum(OCIMF)isabestpracticalguidefor
qualityassuranceoftheshippingcompanyoperatingtankervessels.Ithad
beeninitiatedbyExxonMobilanddevelopedbyOCIMFoveran18-month
periods a quality assessmentsystem for allof the vessels used by
ExxonMobiland itsaffiliates.It,asthetoolthattheshipping company
operatingthetankervesselassessesthemanagementsystem bythemselves,
is composed ofall-inclusive managementsystems such as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ISM Code),Quality Management System(ISO
9001:2000),EnvironmentalManagementSystem(ISO14001),and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System(OHSMS 18001).Atthe time of
announcingthissystem in2005,OCIMFexplicitlystatedthatitwasnotthe
standardofclassificationbygradeandnotastatutoryrequirement,andany
shipping company operating tankervesselswasnotforcedtoreach any
particularstage.However,everyone knows thatOilMajorwillcharter
vesselwhichhasahighgradeinchoosingatankerforacertaincargo.
Thereisareasonfortheshippingcompaniestomakeanefforttogetthe
highergrade.Onthecontrary,OilMajorcancharteranylow-grade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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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ongasitobeysthenecessaryregulations.
Forthesereasons,theshippingcompanyoperatingtankervesselshould

acceptandfollow theimportanceofTMSA andrequirementsindicatedin
thetargetandexemplary casesby stages,examinetheproblemsin the
establishmentandoperationofTMSA system untilnow,andtrytofindthe
countermeasuressystematicallyagainst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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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박의 기술수준과 안전 확보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따라서 선박의 안전관리가 잘된 선박의 운항은 해양사고로부터 인
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1)
선박의 안전을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처음

제정한 것이 국제안전관리규정(InternationalSafetyManagementCode;ISM
Code,이하 ‘ISM Code'라 한다)이다.이 ISM Code의 시행은 해운기업의 모
든 해상 및 육상부서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나로 체계화(Safety
ManagementSystem)하고,그 수준을 국제적 최저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시행은 해양사고의 감소,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능력의 향

상,안전문화의 확립,고객 만족 증진,회사의 이익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반
면,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항만국통제시 선박 운항이 불가하거나 및 용대선
자체가 불가능하며,운항하는 모든 선사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미
몇 년이 흘러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ISM Code의 최저 요건만 충족
시키며 운항함에 따라,고객이 회사 상품이 질을 조절하는 목적의 제2자 검
사2)가 출현했으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탱커관리자체평가(Tanker
ManagementSelfAssessment;TMSA,이하 ‘TMSA'라 한다)제도를 국제석
유회사 해양포럼(OilCompaniesInternationalMarineForum ;OCIMF,이하
’OCIMF‘라 한다)에서 제정하여 국제대형석유회사(OilMajor)3)에게 평가 도구
로 제시하였다.

1)연효흠,“토레몰리노스 협약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및 대응 방안”,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2쪽.

2)제2자 검사는 고객과 같이 조직에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 또는 고객을 대리하는
다른 인원에 의해 수행되는 외부검사이다.한국표준협회-2-06,환경경영체제 검사.

3)국제대형석유회사를 의미하며 세계 5대 OilMajor는 ExxonMobil(IMT),Shell
(STASCO),BP(BPShippingLtd),ChevronTexaco,Total(TAM)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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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A는 OCIMF에 의하여 그들이 용선하는 탱커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내
기 위하여 개발한 하나의 제도이다.탱커를 운항하는 회사는 250여개의 주요
성과지표(Key PerformanceIndicators)에 대하여 각 단계별 항목에 대하여
OCIMF가 생각하는 최선의 실행 지침,즉 모범사례(BestPractice)가 무엇인지
를 설명하는 정보가 들어 있다.또한,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회
사 및 선박 품질관리제도의 결정판이므로 운항선사에서는 요소의 진정한 의미
를 쉽게 파악할 수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해사단체에 의하여 권고된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ISM

Code상 일반부분에서 안전경영시스템은 해사단체에 의하여 권고된 적용가
능한 코우드,지침,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진 바,OilMajor의
TMSA도 여기에 해당된다.이에,각 항목별 주요 목표 및 단계별 요구사항
중 주요한 항목,즉 TMSA 제도를 어느 수준에 맞추어 구축 운용해야 하는
지도 큰 문제인 만큼,장기적인 대응 방법과 탱커운항회사가 TMSA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며,우리나라 탱커운항선사도 OilMajor사의 TMSA 심사
대상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시스템 구축 운영과 장기
적인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TMSA'이라는 것은 품질관리제도 측면에서
는 해운업계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최상의 품질평가도구이며,이것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OilMajor가 원하는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른 시스템의
이행 차원이며,TMSA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탱커운항회사의 문제
점을 TMSA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그리고 연구 방법 및 구성을 기술

하였다.제2장에서는 TMSA의 개념 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 배경,주요구성
체계를 소개함으로써 TMSA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명확성을 갖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박안전관리제도로서 지속 이행해오고 있는 ISM Code와 관계
를 간단히 짚어보고,TMSA의 태동 배경,이점,탱커운항선사에 미칠 영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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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A 파트 2에서 요구하는 TMSA의 본질에 대한 파악과 TMSA의 도입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TMSA에 탱커운항에 따른 심사 및 각종 검사제도의 종류별

운용 검사지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상호 연관 관계에 대하여 예상해 본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제2자 심사 및 검사제도의 변화 측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TMSA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관리,이행관리 측면과 심사․

검사에 대한 해운선사의 대응방안 모색해 본다.마지막에서는 TMSA는 탱커
운항선사에서의 TMS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다.즉,선박을 운항하는 회
사에 대해 공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이며,선박관리를 위한 최
상의 실무지침서인 바 각 선사는 선박관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선박품질관리 토대는 마련되리라 본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SM Code,품질경영제도,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TMSA 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도서,학술도서,관
련 국제회의,세미나 자료 등에 수록된 선행 연구 자료들을 인터넷 웹사이트
를 이용하여 최신정보를 보충․수집�분석한 문헌조사 방법과 국내외 TMSA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병행하는 인터뷰기법을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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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TTTMMMSSSAAA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개개개념념념과과과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제1절 TMSA의 도입배경

 TMSA의 도입배경은 선박안전관리제도로 자리 잡은 ISM Code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2002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선
박 및 운항회사에 대하여 전면 시행되고 있는 ISM Code는 해양사고가 선박
자체의 물리적 결함이나 선원의 자질 못지 않게,육상 해상직원의 안전관리
체제 소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적과실이 크다고 보고 국제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코드는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측면의 시스템화에 일조하였고,이의

시행으로 선내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였으며,안전관리에 대한 체계화 및
문서화로 선박안전관리나 해양환경보호에 다소 소홀했던 해운산업 육상담당자
에게도 안전의식을 일깨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4)
국제안전관리규약의 도입으로 선박관리 및 운항은 안전 및 환경 우위의 문

화 내에서 정형화되었다.이 코드는 무사고 운항을 돕기 위한 안전경영시스템
을 시행하도록 운항선사5)에게 요구한다.그러나 ISM Code의 정신을 수용하는
운항선사와 단지 최소 요건만을 지키는 운항선사의 기준 간에는 뚜렷한 차이
가 있다.6)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관련 용선자가 개별 운항선사에 대하여
운항관리 기준을 검사하도록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7)
또한,ISM Code서문에서 ‘어떤 해운회사나 선주도 같을 수 없으며,다양한

범위의 다른 조건하에서 선박이 운항되고 있으며,이 코드는 일반적인 원칙
및 목표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와 ‘이 코드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광의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또한 육상이든 해상이든 간에 경영의
수준이 분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하여는 다양한 수준의 지식 및 이

4)박성일,“안전관리규약에 대한 소고”,「해사법연구」제18권 제1호,한국해사법학회(2006.9.),
317쪽.

5) ISM Code제1규칙 2항에 정의된 회사를 말하며,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책임을 맡
은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맡을 때 이 코드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기로
동의한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여타의 조직이나 사람,도는 나용선사를 의미한다.

6)정중석․조삼연․이승희,“TMSA의 소개”,「선급」제40호,한국선급협회(2006),198쪽.
7)OCIMF,TankerManagementandSelfAssessment,(London:OCIMF,1984),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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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필요하다‘8)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국제안전관리규약의 철학을 이해하
고 철저히 준수하려는 운항선사와 이를 최소한 축소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충
족하려는 운항선사 사이에는 명백한 수준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9)한가
지 예로 ISM Code상에는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제2장에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육해상에서 방침이 수립되고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TMSA상에는 육상과 선박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성과목표 및 실행지표를 24
개 부여하여 평가하고,ISO 14001인증을 요구하므로 ISM Code보다는 더욱
강화된 품질관리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탱커 운항선사별로 ISM Code의 이행 수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OilMajor가 TMSA라는 품질 평가 도구를 제시하였고,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제2절 TMSA의 소개

1.TMSA의 제정 및 구성

2004년 6월,38년동안 60개 에너지회사로 구성된 OCIMF10)는 그들의 경험
과 선박에서의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새로운 지침을 발간했다 즉,선박 운영자를 위한 최고의 실행 지침인 TMSA
는 탱커 운영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상선에 주어진 것은 자체평가11)(ISM Code안전관리시스템에
통제되는 모든 것)를 포함하여 관리되어지지만,탱커 운항자들이 TMSA의 출

8)한국선급,「ISM Code번역」,(부산 :해인출판사,2002),20쪽.
9)BPShipping,TMSAHSEWorkshop,2007,p.261.
10)OCIMF는 1970년 4월 8일 런던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 결성되었다.이 포럼은 처음에는
‘TorreyCanyon’호 사건에서 해양오염,특히 기름에 의한 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고
조되어 가는데 대한 기름 회사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이 사건으로 각국의 정
부가 국제적인 조약과 국가적인 법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석유회사들로서는 자기
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에 동참하고 정부나 국제기관에 대한 자기들
의 견해를 전달하려 하게 되었다.현재 OCIMF의 회원사는 전 세계 60개에 이르고 있다.

11)OCIMF는 운항선사가 (적어도)매년 기준으로 또는 시스템 개선활동을 통해서 어
떤 특정 요소에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마다,이 지침 내의
요소(Element)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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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운항선사
가 OCIMF 회원사 중 하나 회사의 화물을 운송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TMSA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탱커산업분야에 TMSA의 도입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당신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긴 수리 기간의 마치 첫 번째 용골을 놓
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다.특히 기존 검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허
용할 것과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당신의 관리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며 출발선을 의미한다.
TMSA 구성은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12)첫번째 부분(PartOne)은 이 시스

템 시작을 소개하며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주기(계
획-실행-측정-개선)를 기술한다.두번째 부분(PartTwo)은 모든 12요소와
그것의 부분 요소를 포함하며 TMSA의 진정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각
부분요소는 개선 진행의 단계를 포함하며 각 네 단계의 지침이 된다.세번째
부분(PartThree)은 TMSA의 적용 정보를 포함하며 참조는 그것의 내용과 관
련이 있다.마지막으로,네 번째 부분(PartFour)은 어휘 또는 관련용어를 포
함한다.

2.ISM Code와의 관계

명칭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TMSA의 가이드는 사실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이다.13)이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이라 규정된 ISM Code에만 따라서 석
유화학제품 탱커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다.왜냐하면,
TMSA는 ISO 9001:2000품질관리 시스템14)요구 조건과 개선의 주기의 여러

12)〔표2〕TMSA의 구성 참조.
13)TankerOperator,TMSAShippingConferenceReport,2006.9.,p.5.
14) ISO9001:2000(QualityManagementSystem -Requirement):품질보증제도는 미국의 국
방규격(MIL-Q-9858A)이 모태가 되어 NATOAQAp시리즈,미국의 ANSI/ASQCZ1.15,캐
나다의 CSA Z299,영국의 BS5179및 5750등의 품질시스템 규격으로 각국에서 시행되
었으며,1980년 국제적인 품질보증규격의 제정 제안에 따라 ISO/TC 176이 설립되었고
1987년 국제표준으로 ISO9000시리즈가 제정되었다.ISO9000품질시스템은 업무의 문서화,
문서에 따른 업무 이행 및 기록 유지,시정 및 예방조치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인증제도는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제공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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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통한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상당히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TMSA항목은 ISM Code에서 요구된 것 이상으로 문제를 검토한다.15)그러

한 문제에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즉,측정 방법으로서의 약 250개의 주요성
과지표와 실행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며,최고경영자의 역할로서 통솔력을 통
한 하부조직까지의 의사소통을 강조,육상․해상 인적자원의 관리지표로서 채
용,승진,평가 절차 및 실행과 지속근무유지율을 강조하고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환경정책의 중요성,실제적 관리를 통한 오염 감소를 목

적으로 기술되고,ISO1400116)의 인증 취득과 선장에 의한 공식적인 항해심사
및 새롭게 도입된 변화관리를 통한 회사의 조직,인원,장비,절차 및 변화에
대한 위험성 관리를 통한 사고방지와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을 통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크기를 산정한 다음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까지 낮춘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문서화된 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17)
특히,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적 4단계 업무인 피드백 메카니

즘을 강조하여 주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경향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수립에 반
영되도록 하고 있다.18)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TMSA의 모든 요소들의
최소한의 수용은 단지 회사가 개선되어야 할 기준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3.TMSA의 영향

운항선사가 TMSA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OCIMF회원의 화물을 운
송하고자 할 때에 운항선사에게는 커다란 상업적인 위험이 된다.OCIMF는
TMSA의 목적을 표명함에 있어 “ISM Code의 정신을 받아들인 운항선사의
표본과 그 최소 규정만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 사이에는 명백한 차
별이 있다”라고 말한다.이러한 선언에는 TMSA를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이라

15)〔표1〕TMSA와 ISM Code의 비교 내용 참조.
16)ISO 14001:2004(EnvironmentalmanagementSystems-requirement14001:2004)는 모든
산업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이다.기업은 환경경
영시스템을 통해 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PDCA 관리 사이클 모델에 따라 오염방지 및 지속적 개선활
동을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노창균,「ISM Code의 국내도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목포해양대학교,
2005,114쪽.

18)〔표3〕회사의 경영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OCIMF지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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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19)
반면에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없는 경우,모든 운항선사는 최근까지 제안되

어진 최선의 실행을 준수해야 하며,가이드라인의 사용이 자발적이라는 그 말
은 여기에서는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품질관리원칙은 조직들이 그들의 고객에게 의존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준

수하며,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애쓴다고 말한다.에너지 회사,즉
OCIMF및 유사 기구는 수년 동안 가이던스를 포함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었다.탱커는 현재 SIRE20)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 프로그램 하에 현재에도 제2자 검사를 받는다.
이 빈번한 검사의 요소는 운항선사의 자체 평가 행위 즉,내부 검사 결과의

한 점검 항목이다.경험적으로 볼때 내부 검사보고서에 언급된 사실이 종종
검사보고서에 기록되기도 한다.내부검사 결과를 가지고，만일 요청이 있다면
운항선사는 TMSA 노력의 결과 등을 베팅(Vetting)21)검사관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사실상 OCIMF 웹사이트에 운항선사의 TMSA 노력의 상태를 웹사이트에

‘게시할’권한은 운항선사의 요청에 의해 공유를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OCIMF회원사는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당신의 현재 안전 및 안전품질관리시
스템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공식적이라면 별도의 메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TMSA 운용프로그램에 관하여，OilMajor는 선박 용선을 위해 잘 보수

유지되고 잘 관리된 선박들을 선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다.라고 OCIMF는 밝히고 있다.

4.TMSA에 대한 운항선사의 반응

지금까지 TMSA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믿는 집단들 ,믿지 않는 집단들 그
리고 기다려 보자는 집단들로 구분되어 있다.믿지 않는 집단들은 꼭 TMSA

19)전정총,“TMSA!새로운 선박안전경영시스템인가?”,「해양안전」,2006년 겨울호,15쪽.
20)선박검사보고서(Ship Inspection Report)는 OilTanker,Combination Carriers,Shuttle

Tanker,Chemicalcarriers,GasCarriers,Barges,Barge핸들링에 이용되는 Towing
Vessels,화물이 실린 Cargo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질문지이다.

21)베팅(Vetting)이란 용선자나 터미널이 OilMajor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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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라고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들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나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운업계에서 운신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규정을 통과할 만큼의
필요한 최소한만을 이행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OilMajor들의 좋은 시
스템을 이용하여 자기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사나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갈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TMSA에 대한 업계의 반응 중에 믿는 집단들은 이 시스템이 단지 석유회

사의 책임을 탱커 운항선사에게 전가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
고 있으며,사고가 발생하면 탱커운항선사가 가 나 다와 같은 일을 할 수 있
다고 믿기 때문에 용선했다고 말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
고 있다.
믿지 않는 집단들은 지금까지 산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즉,ISM

Code,ISPSCode22)및 ISO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기보다는 기록
해야 할 서류 뭉치나 쌓고 일정 시간내 인증을 취득하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 정도로 보는 지극히 냉소적인 사람들이다.TMSA도 이것들 중 또 하나
일 뿐이라 생각한다.지난 수년 동안 탱커 운항선사가 보인 우수한 개선 사항
은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산업계의 노력의 덕분이라는 증거이며 여기에 더 이
상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집단들은 꾸준히 시스템을 진단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개선 계획을 수

립하여 회사 검사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이행을 하고 있는 자체가 커다란 성과
이며,각 검사주체별 원하는 검증 기준을 명쾌하게 발표하지는 않지만,기본적
으로 각 요소별 2단계까지는 완벽하게 구축되고 이행되면,어느 검사기관이나
무리 없이 용선기준에 통과 되리라고 업계는 생각하며,3/4단계에 대한 지속
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선박 운용에 대한 안전관리 표준들이 ISM Code에서 출발하여 TMSA에 이

르기까지 많이 증가해 왔다.OilMajor는 탱커운항과 화물안전운송에 대한 전
문가들을 보유하고 산업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표준들을 종합하여
TMSA를 운항선사에게 제공하여 그 동안의 OilMajor와 운항선사간에 가로
놓인 의사소통의 장벽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

22)ISPSCode의 원명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구제규칙(InternationalCodeforthe
SecurityofShipsandofPortFacilities)이며,간단히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ShipandPortFacilitiesSecurityCode)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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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TMSA의 구성요소

1.인적자원

1)육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

육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의 주요 목표는 상위 기준으로 선박관리에 전념하
는 육상직원의 업무 적격자들에 의한 업무적격성을 보장하는데 있다.육상직
원은 효과적인 선박관리 및 안전한 운항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요소에서는 육상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육상직원의 선발,채용 및 훈련에 대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

여야 한다.이러한 절차는 감독의 역할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원에 대
한 고용 및 육성을 강조하는 직원의 지속근무율을 향상,모든 관리선대에 대
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인원이 고용되었음을 보장,고용
된 인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검증,해당되는 기술적
교육,훈련,기법 및 경험과 관련하여 직원의 적격성을 결정,의료 요구사항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육상직원 채용시 및 차후 연속적으로 충족됨을 보장,승진기준이 정해진 평

가시스템 및 신규 및 부서를 이동하는 직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대한 요구조
건을 포함,모든 직원의 자격,경험 및 훈련기록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보장
하고,채용 후 지속적인 훈련요건을 식별하고,직원이 훈련과정,세미나 및 회
의에 참석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선대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 적격성을 갖춘

중요 직원의 채용,평가,교육 등을 문서화된 절차로 수립하고 업무 인수인계
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육상의 인적자원의 지속근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2)해상직원 채용 및 관리

해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의 주요 목표는 선대(Fleet)내의 모든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이 그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효과적인 팀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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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원임을 보장하는데 있다.
해상직원은 안전 및 환경보호 개선을 위한 이행의 주체로서 노력의 핵심에

있다.그래서 모든 선원이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훈련,자
격검증 및 자격부여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이 요소에서는 선원이 필요한
기술 및 훈련을 갖추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선원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하는 직급에 자격증이 유효하고,고용 전 기록은 최근 정
보임을 검증,STCW 협약23)에 규정된 기준과 대비하여 자격증의 등급을 평가
하고,필요하다면 선원의 자격 및 고용 전 기록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선발하는 직원의 의학적 요건이 수립되어 있고,그 요건이 직원의
채용 단계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됨을 검증,승진기준 및 인수인계
계획을 위한 요건이 명시된 평가시스템을 포함,후속훈련의 요건이 식별되고
기록되며,교육과정,세미나 및 회의에 참석한 기록이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
다.
주요 인원의 업무시간이 정확히 기록되며,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

하여 경영진이 그 기록을 모니터링 함을 확인,상급사관의 본질적인 역할 유
지를 강조하고 직원의 연속 근무를 향상,개인적인 필요 및 요구사항을 포함
하여,선원의 고용 조건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의 제공 및 선박에서 모
든 선원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용 언어를 정하여 명시해야 한다.왜냐
하면 비상상황에서는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비상 대응에서는 대응팀 구성
원간의 의사소통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대의 모든 선박에는 자신의 직무 및 책임을 전부 이해하고 한 팀으로 작

업 할 수 있는 적절한 선원이 배승되고 회사는 강력한 리더쉽을 통하여,경영
자는 안전 및 환경우위의 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상직원의 채용 및 관
리에 있어 산업분야의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며 제2자심사인 선원대리점심사와 각 선원출신국적별,직급별 지속근무율의
주요성과지표24)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23)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24)주요성과지표(KeyPerformanceIndex)란 회사의 목적과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회사
의 효과성을 추적하는 개별적인 측정 항목이다.이것은 회사의 경영상 건강상태를 나타내
는 일종의 생명부호(Vitalsign)이다.이것을 측정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면,프로세스의 품
질 및 목적과 목표치에 도달하는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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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스템관리

1)장비의 신뢰도 및 정비 표준

장비의 신뢰도 및 정비표준의 주요 목표는 기기 정비표준의 수립은 선대의
모든 선박들이 해양사고의 위험이나 항해일정의 지연이 없는 안전운항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비의 신뢰도는 디자인,구조,초기 작동,운용실무 및 정비와 같은 요소들

에 의해 결정된다.만약 선박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기기 고장으로 인
한 작동 불능 및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해상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적절하고 계획된 정비 절차는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
다.
이 요소에서는 철저한 기기 정비실무의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는 운항선사가 선대 내에서 신뢰성 있는 선박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일관된 정비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결함사항 발생시에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전기 및

기타 장비 항목을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이는 주추진
장치,조타 장치 및 하역 장치와 같은 중요설비25)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운항선사는 기기 정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이행절차를 마련해야 한

다.이러한 절차는 적절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선대 소속 선박
의 구조적 완전성,해당되는 모든 선박증서가 유효함,모든 선박 장비의 안전
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단계들을 결정,조정 절차가 포함된 정비
절차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승인 또는 용도에 적합한 부품,자재 그리고 기타
자원의 시기적절한 지원 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선박과 육상 관리부서에서 정비 기록과 보고서가 일관적으로 활용됨을 보

장,특정 선박 장비의 상태 개요를 보여주는 선급상태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감독이 일상 선박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수립하고,계
획정비가 실제로 시행됨을 확인 및 선박 및 육상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25)중요설비 및 시스템(CriticalEquipmentandSystems)은 고장시 선원과 선박을 위험에 빠
뜨리거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선박의 설비,운항시스템 또는 경보 장치를 말한다.이
설비나 시스템은 최소한 소화펌프,화물펌프의 온도 모니터,펌프 룸의 고정식 가스검지장
치,크랭크케이스 오일미스트 검지기,조타기,화재경보 및 주기관 정지(shot-down)경보
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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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결함 보고 및 종결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중요 설비가 사용 종료되는 경우,육상 관리자에게 통보를 위

한 공식적인 절차(Process)를 기술하고 그 설비의 사용 종료 기간에 도입되는
다른 완화책에 대한 관리자의 승인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선박에 공식적인 계획정비 및 결함보고시스템과 기부

속 재고목록을 연결 운용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중요시스템 및 설비의 테스
트와 계획정비가 시행되는지 한눈으로 보고 미해결된 정비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관리자는 그 숫자를 추적해야 한다.이
러한 모든 기능을 갖춘 예방정비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하며,모든 사항들은
전산화에 기초하여 데이터로 생성·관리·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변화관리

변화관리의 주요 목표는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조직,절차,선박 장비 또는 인원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
고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장비,인원,운항 조건 또는 절차의 변경 또는 제3의 공급자 선정,신조선

도입과 같은 변화는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다.이 요소는 일시적 및 영구적인
변화에 대하여 위험성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운항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변화관리 시스템은 변화를 추적하는 문서에 변경

사유가 포함됨을 보장하고,변화의 승인에 요구되는 권한 수준(최소한의 적격
성)을 규정하고,변화로 인한 안전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
공해 주어야 한다.26)
모든 변화는 법규,산업규격 및 원래의 장비 설계사양을 준수함을 보장하고,

육상 및 선박에 있어서 직원의 인수/인계 및 친숙화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마
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변화관리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업무 담당자는 작업 수행 전에 또는 장비의

변경 전에 위험성평가서를 발행하는 규정을 포함하고,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는 필요한 완화조치와 함께 식별되어 있어야 한다.그 결과는 변화에 영

26)〔표4〕변화관리 양식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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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인원에게 통보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계획된 기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되고,종료하기 전에 재시행을 보장하고,장비 또는
절차의 변경에 따른 교육 필요성을 식별 및 해당되는 도면,절차서 및 기타
기술 문서가 모든 변화와 변경에 따라 최신화됨을 보장해야 한다.
변화관리는 TMSA 항목 중 가장 새로운 개념이다.이는 모든 변화하는 곳

에는 위험이 있다는 OilMajor의 경험칙에 의하여 신규로 도입된 절차이며,
운항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선박직원이 변화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도록 지원하고 운항상의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모든 관리선대에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현재까지의 변
화관리를 시행중인 운항선사인 경우 간단한 시스템 구축으로 시행 후 점차 확
대해 나갈 것을 추천하고 있다.

3)안전 관리

안전관리의 주요 목표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의 노출을 포함한 위험의 식
별 및 그 예방과 완화조치를 포함한 육해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는 체계적인 위험 식별과 그 위험을 최소한의 수준까지

낮추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이 요소에서는 육해상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27)또한,비난금지 문화(No-BlameCulture)28)를
촉진시키고,피고용자들이 안전관리활동의 요건들을 이해하며 포용하도록 동
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잠재적 위험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

된 공식적인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의 시행 및 건강과 보건을 포함한 운항 상
의 위험관리,모든 선대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유효성 및 그 적용에 대한 주기
적 검증과 최신화,안전기준 유지의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선박검사 및 발견
사항을 기초로 상급관리자에게 권고하고, 적극적인 안전 활동(Safety
Campaign)29)(예컨대,준사고 보고 장려 등)및 육상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

27)〔표5〕위험성평가 내용 참조.
28)비난금지 문화는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경영구조를 말한
다.

29)안전 활동은 육·해상 직원을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촉진 행사 또는 프로세스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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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
또한,운항선사에서는 위험과 노출의 식별 및 위험성 평가,위험과 노출의

식별 기술 및 위험성평가 도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계획된 주기에 따
른 안전검사 시행 및 그 검사결과의 기록,선원에 의해 시정될 수 없는 심각
한 부적합 또는 결함을 육상경영자에게 즉시 보고하고,규정된 안전절차에 따
르고 있음을 검증하는 선박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4)사건 조사 및 분석

사건 조사 및 분석의 주요 목표는 심각한 준사고 및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하여,효과적인 조사,보고 및 추적 방법을 사용하고,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안전경영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모든 사건․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는 것이다.그러므로 사건 또는 사고 발생 시에 근본원인30)이 철저하게 조사
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시행됨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31)이 요소에서는 이
목적에 요구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운항선사는 안전 및 환경적
인 사건과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보고,조사,분석 및 문서화하기 위한 절차
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이 절차에는 심각한 준사고의 보고에 대한 규정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사건 및 사고의 적시 조사에 대비,사고보고,조사의 권한부여 및

시행,그리고 후속 시정조치 시행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OCIMF의 해상 인명
손상보고 지침서에 따라 모든 사건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사건 조사관
련 책임을 가진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사건이나 사고를 유발시킨 근본원
인과 요인이 식별되고,재발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됨을 보장해
야 한다.
관련된 사건의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

관리시스템,기준,절차 및 실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사
건 및 사고 조사 결과물이 보관되고 주기적으로 분석됨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선박에서 유사한 사건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선급이나 장비 제조업체와

같은 산업체 집단과 연락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구체화 및 사건 또는

30)근본원인은 문제에 대한 근본이유로 식별된 요인이 변하거나 제거된다면 문제도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31)〔표6〕사고조사 보고서 내용 참조.



- 16 -

준사고 분석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선대에 공유되고,안전과 환경의 성과개선
촉진에 사용됨을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육상이나 선박이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현행의 조치를 이행

했을 때 위험의 크기를 산정한 다음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육상에서의 추가적인
관리를 통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위험성 수준까지 낮춘 다음 작업을 시행하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안전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작업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측정,분석 및 개선

측정,분석 및 개선의 주요 목표는 지속적 개선32)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추
진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33)및 피드백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다.충
분한 효과를 위해서는 품질 시스템이 사업의 핵심에서 살아있는 절차로서 유
지되어야 한다.이 요소에서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운항선사는 선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육상감독이 자주 선박검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이 검사는 관리선대의
모든 선박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이
절차는 모든 검사의 결과 및 시정조치의 종결을 기록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
다.
운항선사는 육/해상 직원이 경영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심사를 시행해야 한다.심사는 관리 선대의 모든 선박

32)개선은 운항선사에서 식별된 프로세스를 기술적 및 운항상의 요구사항 및 자원과 비교함으
로서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직원은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경영자와 합
의한다.조치가 필요하나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경영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중요한
것은 신속한 시정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에 있다.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에서 이 부분은 프로
세스 목표와 시행을 일치시키고,각 개선계획이 규칙적으로 검토되고 최신화됨을 보장한다.
목표는 정의되어야 하며 운항선사는 최대의 수이 및 개선달성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여야
한다.일단 채택되면,TMSA지침은 운항선사의 경영시스템내의 구성체가 된다.이는 일관
된 측정,피드백을 제공하고 주요관리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으
로는 안전 및 환경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33)측정은 가장 우수한 안전 및 환경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및 정보의 피드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지속적인 개선 사이클에서 이 부분은 시행
및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절차의 적합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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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든 육상 지원 조직에 대하여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검사결과 권고된 시
정조치에 대한 이행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록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
다.
회사의 상급경영자는 시스템의 적정성 검증이나 그 효과성의 개선을 위해

매년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ManagementReview)해야 한다.이 검토에는 고
객으로부터의 피드백,내부심사 및 긍정적/부정적 경향 모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결과의 분석(용선자의 검사결과를 포함하여),ISM Code를 준수하면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운항선사의 능력,시정 및 예방조치의 상태,이전의 검토에
따라 시행되고 종결된 후속조치,법이나 규정의 변경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경 검토 시스템은 각 경영검토의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결과로서 지속적 개선기회를 수립해야 한다.
운항선사는 조직의 목표와 법규상의 책임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성과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그들은 품
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 주요 성과
목표를 이용해야 한다.모든 후속계획에는 모든 개선조치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선박의 상태를 모리터링하기 위해서 선박검사 및 선박심사를 하는

구조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상세한 보고서 및 종결계획은 육상에
서 유지하면서 종결 처리해야 한다.이러한 절차에는 경향(Trends)식별 및 식
별된 부적합을 시정34),시정조치35)및 예방조치36)개념으로 신속하게 종결하
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3.이행관리

1)경영,리더쉽 및 책임

경영,리더쉽 및 책임의 주요 목표는 방침을 제공하고 조직 내의 모든 계층
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다.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은 조직

34)시정은 수리,재가공 또는 조정을 가리키고 현존하는 부적합 처분에 관련된다.
35)시정 조치(CorrectiveAction:ISO8402)는 현존하는 부적합,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이다.

36)예방조치(PreventiveAction:ISO8402)는 잠재적인 부적합 ,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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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위 계층에서의 의지 및 경영에 관련된 인원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제1요소에서는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이러한 원칙을
설정한다.
안전 및 환경의 우위의 개념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어야 하며,리

더쉽 및 문서화된 경영시스템37)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운항
선사는 규정된 선대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서화된 경영시스템
을 유지하고 수립하여야 한다.추가적으로 모든 관리자에게는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지침 및 절차가 필요한 경영활동은 시스템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지침 및

절차가 필요한 경우,이들의 목적에 적합하며 이해하고 준수하기가 쉬워야 한
다.가능한 한,이 지침을 적용받거나 적용하는 인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되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운항선사의 회사 내에서 피드백 및 적절한 대응을 증진시켜야

한다.또한 사건,선박검사,선대운영,준사고 및 교훈을 제공하고 용선자에게
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운항선사는 경영상의 직무 및 개인적
인 책임이 명확히 수립,지정,이해 및 문서화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또한,
육상경영자와 선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회사 내의 모든 범위에 대한 품질경영상의 의사소통을 포함해야 한
다.
경영자는 자신이 세운 방침을 시행하고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우위를 전파하

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경영
자의 실행의지가 가장 중요하다.선박이 각종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이유는 장
비·설비의 부적합이 아니라,이행상의 취약점임을 기억하면서 TMSA의 실제
적 이행을 위하여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2)항해안전

항해안전의 주요 목표는 강제규정과 회사정책에 따라 항해실무 및 선교업무

37)경영시스템(ManagementSystem)이란 명시한 목표가 달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된 방
법.이 시스템은 문서화되고 다음의 주요 요소 즉,범위와 목표,절차,이행 및 실행에 대하
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원,원하는 결과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 및 측정 프
로세스 및 개선을 위한 피드백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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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데 있다.선박,승무원 및 화물의 안전,그
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높은 기준의 항해가 기본이다.선장이 항해의 안전
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에,육상의 관리자는 회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요소에서는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해야 한다.
운항선사는 선박,환경 및 화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및 선

박관리 절차를 수립,유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육상 관리자는 선박이
Stand-By상태에서의 선교 및 기관실의 비상대응계획,평행선 항해(Parallel
Indexing),레이다 플로팅(RadarPlotting)및 전자해도와 같은 현대적인 항해
기술을 이용,도선사와의 정보교환 및 차후 연락사항에 대한 기준이(항해계획
의 잠재적인 변경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수립,적절한 묘박당직을 포함하
여(업계에서 권고하는 실무를 바탕으로)묘의 인출과 회수에 대한 명확한 요
구사항,개정,수정 및 해도 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최신본의 항해간행물이
계속적으로 활용,선교 장비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결함 및 신
뢰성에 대한 보고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초급사관(JuniorOfficer)에 대한 다른 추가 교육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선교 관리팀의 업무능력과 효과성이 모니터링 되며,필요한 교육훈련
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선장은 항해계획 및 절차에 대한 선박
의 적합성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검토,항해 절차 및 부두에서 부두간 항해계
획에 대한 선장검토를 육상직원이 모니터링 및 검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
야 한다.
기존의 ISM Code에 따라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산업계에서 인식하고

있으며,회사에서 규정된 체제와 방침에 따라서 항해실무,선교운용절차 및 갑
판사관의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3)화물,선박평형수 및 계류 작업

화물,선박평형수 및 계류 작업의 주요 목표는 강제규정 및 회사정책에 따
라 업무 계획과 운용실무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하역 계획,모니터링 및 수행에 대한 최상위 기준은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초가 된다.선장이 하역작업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갖는 반
면에,육상 관리자는 기준 수립 및 그 기준이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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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갖고 있다.이 요소는 운항선사가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선박,승무원,화물 그리고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 및 운

용 절차를 수립,모니터링 및 유지하여야 한다.육상 관리자는 해당요소의 권
고대로 우발조치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세한 하역 계획이 수
립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화물과 선박평형수(Ballast)운용업무는 철저하고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야 하며,설치된 적화계산기는 승인되고 요구된 시험 상태에 맞게 작동되며,
모든 결함 사항은 기록되고 육상관리자에게 보고,중요하역작업에 연관된 장
비,설비 및 하드웨어의 상태와 성능은 일관적으로 모니터링 및 유지되며,결
함사항은 기록되고 육상관리자에게 보고되고,선장은 하역작업 계획 및 이행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모든 하역작업 전,

하역작업 중 및 하역작업 후에는 적어도 두 명의 승무원이 예인색 고정에 대
한 물리적인 확인점검을 하는 규정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그러한 점검에 사
용되건 아니건,모든 밸브,통풍구 및 선외관이 정확하게 조정되었음을 검증하
기 위하여 이들을 포함,Ullage및 하역속도를 포함한 모든 하역작업의 기록
과 모니터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으며,그러한 기록은 적절하고 일
관적으로 유지,선박 계류 관리는 효과적인 계류 및 계류장비 지침에 관한
OCIMF의 간행물에 포함된 바와 같이 견실한 산업계 원칙을 기초로 한다.
또한 이는,선박에 설치된 계류설비에 관한 정보,이 설비의 적절한 정비,

그리고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의 제공을 포함하여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운항선사는 하역과 선박평형수 작업,계류작업 및 관련설비에 대
한 모든 계획 및 운용절차를 수립,모니터링 및 유지하여야 하며,그러한 절차
가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4)환경 관리

환경관리의 주요 목표는 해상 및 대기 오염의 근원을 식별하고,육상․해상
에서의 잠재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환경보호는 OCIMF회원에게 선박을
대선하거나 그들의 설비를 사용하는 운항선사에게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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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소에서는 효과적인 환경적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하
여 논의해야 한다.
회사는 그들의 선박운항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제한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그러한 절차에는 해상 및 대기오염의 근원에 대한 체계적인
식별 및 평가,환경의 악영향 및 폐기물 생성의 최소화,잔류 폐기물에 대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처리의 보장,잠재적 오염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우발 계
획,모든 오염사건 다른 준사고38)에 대한 대비사항의 보고,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소목표의 설정,선박평형수 교환에 대한 요구사항의 수립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요소인 환경관리는 해상 및 대기오염의 모든 근원에 환경 위험측면에서

의 조사 및 환경 위험성평가를 통한 목표 수립 및 측정,모니터링하고 선박에
서는 포괄적인 환경활동을 시행한다.실제적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설비
와 인원이 요구되므로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많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5)비상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주요 목표는 비상대응 시스템을 수립하고 사
건3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규
칙적으로 테스트하는데 있다.사건과 사고40)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이는 한편 우발적인사건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갖는 것
도 중요하다.제11요소는 운항선사가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
발계획을 경영시스템에 포함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해야 할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운항선사는 육상 및 선박에 대한 우발계획 및 규칙적인 훈련(연습)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럼으로써,선박이 관련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서 육
상․해상 조직이 상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훈련 및 연습의 결과 및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기록하는 방법,운항선사

38) 준사고는 약간의 다른 상황하에서는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의미하며,
Near-Miss,NearAccident라고도 한다.

39)사건(Incident)란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상을 말한다.
40)사고(Accident)란 사망,건강상 상해,부상,손해 기타 손실을 발생시키는 의도하지 않는 사
상을 말한다.



- 22 -

는 실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선원 및 육상직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규칙적이고 현실적인 비상훈련과 연습을 시행해야 한다.추가적으로,
훈련 및 연습으로부터 얻은 교훈의 이용 방법 및 선대의 규모와 훈련 요구사
항을 고려한 훈련 및 연습 주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사건이나 사고의 여파에 대해 대중매체를 다루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또한,경영진은 사건이나 사고 시에 선장이 대중매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선사는 보안관련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

지해야 한다.이러한 절차는 항내 및 항외에서의 보안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사건에는 테러,해적,무장강도,시위자,적대수역에서의 항해,난민,밀항자 및
마약남용과 밀수를 포함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

제적인 훈련 상황의 기록과 시현 및 비상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선대 규모에
따른 적절한 주기의 훈련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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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탱탱탱커커커 운운운항항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심심심사사사 및및및 검검검사사사제제제도도도

TMSA의 심사는 안전관리체제의 부적절로 인한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41)심사는 시스템 활동이 초점이며 예를 들면,비
상소화펌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심사원은 수리를 포함하여,최근에 점검은
언제 시행되었고 누가 점검했으며 왜 발견이 안 되었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단,심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표본검사(Sampling)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선박검사란 선박의 안전 확보 즉,선박으로 하여금 감함성을 유지하고,인명

과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검사기준을 제정하고,이 기준에 따
라 선박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맞도록 선박을 유지하게 함으
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42)
따라서 본장에서는 탱커운항과 관련된 심사 및 검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절 TMSA의 심사

1.심사 절차

각 OilMajor사가 주체가 되어 장기운송계약 전이나 단기 계약시에 회사에
심사를 요청하며,이때 운항선사와 심사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통상 수
검 약 2개월전에 TMSA 회사심사 일정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청해오면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
심사 전 사전에 제출하는 자료로 회사와 선박의 상세 및 사고․환경 목표와

실적을 받고 있으며,TMSA의 각 요소별 회사 입력사항에 대한 사전 첨부 여
부는 각 심사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사전에 인터넷 제출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이러한 협의시 회사의 일정상 연기하거나 지연은 통상적으로 승인되
고 있으니 회사 준비가 필요한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41)이종인외 10인,“연안 해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해운조합,1999.
42)임기택,“한국선박검사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198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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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방법이다.특히,처음 수검시에 많은 준비 차원에서 심사를 지연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심사의 진행은 통상 2일 내지 3일정도 시행하며 주로 TMSA의 12가지 요

건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계별 주요 성과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심사
를 진행하며 TMSA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각 OilMajor별로 별도 추가
질의 양식 및 추가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심사방법은 통상 시작회의 종료 후 심사인 수에 따라 심사 적용 범위를 심

사인과 상의 후 수검부서를 결정하고 있으며 심사 적용 범위 확정 후 담당부
서별로 질의,응답,절차 확인,기록 확인 등으로 통상의 심사기법을 적용 및
시행하고 있다.심사 종료 후 종료회의시 회사 심사에 대한 개략적인 총평을
해주고 있으며,문서화된 보고서는 통상 2주에서 한달 내에 통보해 주고 있으
며,심사결과에는 심사 총평과 각 요건별 요약 및 요건별 단계별 지적사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지적사항은 높음(High),보통(Medium),낮음(Low)의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시정조치를 위한 1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일부 OilMajor사는 시스템 개선분야만 식별하고 개선계획만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으며,또 다른 OilMajor는 문서 행위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시정조치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통보하여야 하며,결과 통보여부에
상관없이 재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시행하거나 세부추진계획통보로서 종료한다.
이러한 심사를 통하여 인해 운항선사의 시스템 수준을 평가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시스템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탱커 운항선사 각 OilMajor별 TMSA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심사를 수검해야 하며 심사주체별로 구분은 아래와 같다.

【표1】OilMajor사별 TMSA 요구사항

※출처 :한국선급,안전보안시스템 제18회 정기세미나,2007.11.29～11.30.
43)제1자 심사(사내심사 :1stPartyAudit)는 조직/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심사로서
자격이 있고 독립된 자체 인원이 조직/회사의 경영시스템의 선정된 분야/요소에 대해 실시

구분 BP SHELL CHEVRON EXXON REPSOL

T/C& COA 2자 심사 2자 심사 2자 심사 2자 심사 3자 심사

SPOT(V/C)1자 심사43) 1자 심사 1자 심사 1자 심사 3자 심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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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MSA 심사일수 및 점검목록

각 OilMajor에서는 운항선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검증을 시행하
고 있으며,소요되는 심사소요일수와 심사점검표(AuditChecklist)사용여부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본다.하지만 BPShipping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는 심
사 시간의 제약 또는 회사 정책상의 주요점검사항이 아닌 요소는 검사에서 제
외되는 경향이 있다.

【표2】TMSA 심사소요일수 및 점검목록 사용

※ 출처 :한국선급,안전보안시스템 제18회 정기세미나,2007.11.29～11.30.

3.TMSA 심사의 개선

운항선사에 관련된 제2자 심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케미칼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CDI검사,Oil및 Product운송선박에 적용되는 Major사 및
액체화물 및 광탄선에 적용되는 Rightship검사45)가 있다.현재 탱커운항선사
에 적용되는 TMSA와 CDI,Major의 SIRE,Rightship검사를 서로 일치시킨
다면,더 나은 운영자 및 관리자는 더욱 높은 품질인식으로부터 그들의 우수
성과 이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향후 시스템의 주요성과목표의 변화는
산업분야에 걸쳐 단일화된 방법으로 개발된 절차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이 불합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회사내의 사전관리와 이에 상응되

는 취약점 때문이지 선박의 특정 설비·장비에 대한 부적합사항 때문은 아니

하는 심사이다.
44)제3자 심사(인증심사 ;3rdPartyAudit)는 독립된 인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심사이다.

45)Rightship 검사는 호주의 대형 Dry Bulk Cargo 및 Liquid Cargo Charter인
BHPB 및 RioTinto가 설립한 ShipVetting전문회사에서 시행하는 검사이다.

구분 BP SHELL CHEVRON EXXON

심사 일수 3일 4일 또는 2일 2일 2일

점검목록 사용 TMSA ShellChecklist
& TMSA

Chevron
Checklist ExxonChecklist



- 26 -

다.많은 선주들이 용선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이 질문에
대하여 ‘탱커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TMSA를 만들
었다‘고 답변을 한다.그럼 OCIMF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는
가.멀지 않아 TMSA 개정판으로 용선자·운영자의 경험을 쌓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표할 것이다.
새로운 개정판에는 주요성과지표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

의된 용어를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프로세스에 의한 주요성과지표의 적용이 재
정립되어야 한다.
각 선종별로 강화되는 제2자 검사에 대한 소개는 아래를 통해 하고,모든

운항선사가 시스템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뿌리가 같은 거의
유사한 TMSA,CDI,SIRE,Rightship점검표를 반영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제2절 CDI46)검사

1.CDI검사배경

선박검사보고서(ShipInspectionReport:이하 'SIR'라 한다)는 각주 "선박
운항 관리를 위한 안전 품질평가시스템47)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 왔다.SIR은
평가를 목적으로 하므로,선박상세질문서(VesselParticularsQuestionnaire:
VPQ,이하 ‘VPQ’라 한다)와 함께 읽어야 한다.
SIR의 목표는 선박검사시에 선박의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SIR은

본질적으로 선박,선박의 운항,선원의 품질 평가이며,또한 안전과 환경 보호
의 필수적인 면을 추가하고 있다.법령에 관한 사항,권고되고 있는 사항,요
구되는 목록에 대한 답변은 SIR내에 기입되어 지고,설명을 요하는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소견은 B부분의 검사 요약에 기재된다.
검사관은 모든 응답이나 더 확장할 가치가 있는 부분,검사하는 동안에 관

46) TheChemicalDistributionInstitute(이하 ‘CDI’라 한다.)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
인 화학회사에게 제3자의 터미널에서 액체 화학물의 선적 및 저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
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47)안전품질평가시스템의 원문은 SafetyandQualityAssessmentSystem forthe
ManagementofShipOpera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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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지는 안전 작업 관행에 반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기입할 수 있다.SIR은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선박검사를 통과시키거
나 떨어뜨리지 않는다.오히려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대한 평가로 검사
시에 적합성 평가가 주어진다.

2.검사원 및 검사절차

CDI검사원48)은 윤리적인 행위의 최상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SIR에 제출
된 검사 결과는 기밀로서 선주의 자산으로 간주되며,검사원은 제3자와 보고
서의 내용에 대해 의논해서는 안 된다.
검사원은 단지 관찰자이어야 하며,선박의 운항에 참여·간섭하거나,선박,터

미널,항만당국 등 사이에 어떠한 의논의 상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검사원
은 어떠한 조작 또는 구성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나 장치를 작동해서
는 안 되며,특정 순응하지 않거나 관찰사항이 어떻게 수정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충고도 주어서는 안 된다.검사원은 테스트 하에 움직이거나 작
동되어져야 하는 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
선장,선원과 운항선사 대표자와의 모든 교섭에 있어서 검사원은 정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해야 하고,검사원은 그의 행동이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검사원은
검사기간 동안에 자신의 안전 절차에 대해서 우수한 모범을 보여주도록 해야
하고.검사원은 검사 장소에서 적절한 작업복,안전모,안전화,안전 장갑,귀
안전장치,안전 안경을 포함한 안전복장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검사원은 선박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선박의 안전절차와 지시를 따라야

하며,선장의 허가를 구하지 않았거나,관련 출입허가증 및 점검표를 정확하게
완성하지 않았다면,검사원은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만약 선박
안전지침49)에 명시된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면,검사원은 밀폐된 공
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CDI를 이용하는 검사는 오직 검사자료가 CDI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된 이

후에 시행되어져야 한다.검사는 오직 CDI검사 계획에 참여자인 용선주나

48)CDI검사원은 오직 CDIMarineInspectionDepartment에서 지명한 CDI공인검사원(CDI
AccreditedInspectors)을 의미한다.

49)TankerSafetyGuide,Chemical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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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와 계약서를 소유한 선주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으며,검사원은 검사를
시작할 수 없다.CDI데이터베이스에 초기화되기 전에 실행된 검사의 보고서
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없다.
선박의 기술적인 관리가 변경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동일한 검사원에

의한 동일한 선박의 연속적인 검사는 허가되지 않는다.이는 선박이 CDI검사
를 받기 전에 검사원이 선박에 대해 “선 검사”를 실행할 때도 해당된다.검사
원이 사전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원의 책임이다.
검사를 실행하기 이전에 선주는 데이터베이스에 선박의 VPQ(Vessel

ParticularQuestionnaire;VPQ,이하 'VPQ'라 한다)50)를 입력해야 한다.
VPQ 데이터는 오직 한번 입력될 필요가 있으며,언제든지 선주에 의해서 업
데이트 될 수 있다.VPQ가 없는 선박의 SIR은 “활성"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
어질 수 없으며,최소한의 VPQ데이터가 입력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는 상태
로 남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VPQ로 구성된 질문들은 분명히 VPQ에 입력되어야 한다.VPQ

데이터가 입력되고,선박이 VPQ 인쇄물을 제출했을 경우,데이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검사원을 통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검사원은 검사 동안에 VPQ
가 완성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하지만,이로 인해 검사 시간이 연장될 수 있
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검사가 실행되기 전에,검사원은 CDI데이터베이스에서 “초기화 된”SIR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초기화된 보고서는 검사하는 동안에 검사원을 도와줄
선박에 관해서 VPQ가 만약 기입되었다면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선주는 검사원에게 선박이 자가 검사를 할 자격을

가졌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통보해야 한다.적격성 확인은 검사원의 책임이다.
반 정도 완성된 SIR을 승선 중인 검사원에게 제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다.그렇지 않으면,반 정도 완성 된 SIR이 총체적인 검사로 끝
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검사원이 SI질문(SelfInspectionQuestion
;SI,이하 SI 라 한다)51)들이 부정확하게 기입되었음을 발견하였다면,검사

50)원 1993프로그램에 따르면,검사받는 OCIMF회원은 요구되는 검사 목록과 보고서 그 형
태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1997년에,획일화된 선박 검사 절차는 이것을 변경하
였습니다.선박 상세 질문서를 새롭게 OCIMF서류로 발전시켰고,1997에 도입되었으며,
원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아니었다.선박 검사 질문지는 2000년에 더욱 수정되었고,또한 선
박 상세 질문서는 조합된 선박 상세 검사가 도입되었던 2003년에 수정되었다.

51)SI(SelfInspectionQuestion,약간 어둡게 되어있음)는 데이터베이스상에 동일한 기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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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그의 판단으로 모든 검사 또는 단지 특정 섹션 검사를 총체적인 검사로
되돌릴 권한이 있다.
선박 준비 상태에 따라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으

며,SIR의 최신판52)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적용할 수 있도록 VPQ
와 SI질문들은 기입되어져 있어야 한다.신속한 첫 번째 검사를 돕기 위해서,
선주는 검사 동안 대리인을 승선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중요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야간에는 행해지

지 않는다.검사원이 승선하기 전에 특별한 계약서가 선주와 선장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추가적으로 검사·조회가 행해지는 일반적인 정보는 CEFIC,53)ISOGOTT,54)

ICS,55)INTERTANKO,56)IPTA57)등이 공동으로 출판한 “탱커 검사 실행과
체계화에 대한 관행 코드(CodeofPracticeforOrganizingandConducting
InspectionofTankers)로 만들어져야 한다.

1)시작회의

선박에 승선하는 즉시,검사원은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자신을 소개해
야 한다.검사원은 검사의 목적과 요구사항들을 간단히 설명해야 하며,어떠한
이유에서든지,검사를 거절하는 것은 선장의 특권으로 남아 있다.검사원과 선
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 순서에 동의해야 하며,검사는 계획되어져 있어
야 하며,선박의 안전 운항에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원은 선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조항을 지켜야 하며,검사원은 중요한 선

원들이 검사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검사 동안에 검사원은 항상
선장이 지명한 책임감 있고,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동행해야 한다.

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전 두개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 승선직원이 작성할 수 있다.
52)CDI,ShipinspectionReport-ChemicalTanker,6thed.,2007을 의미한다.
53)EuropeanChemicalIndustryCouncil:유럽화학산업협회,유럽화학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이
다.약어는 CEFIC이다.화학산업의 기술적,경제적 발전의 증진을 통해 중요한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4만 여개의 기업을 대표하며 전 세계 30%의 화학제품을 생산
하고 있다.

54)InternationalSafetyGuideforOilTankersandTerminals의 약자.
55)InternationalChamberofShipping의 약자.
56)국제독립탱커 선주협회.
57)InternationalParcelTankersAssociation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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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회의에서의 적절한 계획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에 최소한의 혼란으로
검사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관리자(선주,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사를 대리하는)는 참석하여야 하고,검사원은 관리자와 연락하여야 한다.그
러나,관리자는 검사 절차를 방해하거나 선장,직원,선원들에게 언급될 질문
에 응답해서는 안 된다.관리자가 제공하고,선장과 직원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는 무시될 것이다.

2)검사 진행

SIR의 모든 질문에 응답할 것이 요구되며,SIR 질문에 대한 검사 이외의
보고서 상의 질문들을 샘플링해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특정 질문에 한해서
샘플링은 허용된다.예컨대,구명조끼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평가할 때,검사
원은 선박의 모든 구명조끼를 검사할 수 없으므로 총체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만을 검사한다.
선박이 운항중일 때,화물 탱크/선박평형수 탱크 등등 몇 구역은 검사 할

수 없을 것이다.운항상의 이유로,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면,해당 없음 표
기란은 표기되어져야 하며,관련 기타 부분(Section)에 기록되어야 한다.
각각의 질문은 하나의 표기란에만 표기되어져야 한다.이것은 오직 정보에

관한 질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보고서 내의 “오직 정보”로 기입된 항목들
과 입력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만약 정보에 관한 어
떤 항목들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이에 대한 설명을 관련 기타 섹션에
기입하여야 한다.
질문들의 성격이 주관적인 “정통”형태 질문들을 제외하고는 응답,관찰과

의견은 객관적인 증거58)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객관적인 증거는 질적 양적인
정보,기록,관찰․측정에 근거한 사실의 진술,테스트,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진다.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진행된 객관적인 증거 없
이 검사원이 선박 직원의 확신․보증을 특정 질문에 대한 응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질문이 ‘절차’를 요하는 경우,증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즉,증빙은 문서화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이 두 경우에 있어서,검사 증빙이 절차/문서화된 기록에 대립될 때,초

58)객관적 증거를 찾는 방법으로 기록 확인,업무관찰,면담,업무의 재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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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문은 ‘아니오’로 기입될 수 있다.
검사원은 장비의 특정 부분의 테스트․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이 요구가

거절되기를 요구받았다면,거절 이유와 함께 관련 기타 섹션에 기입되어져야
한다.장비 테스트 요청은 화물 운항 정지,정전 등의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에
주된 혼란을 발생 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3)종료회의

검사가 종결되는 즉시,검사원은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과 종료회의를 해야
한다.종료회의에서 검사원은 선장에게 SIR의 B부분에 따라 ‘아니오’라고 응
답한 모든 질문을 상술한 RecordofNegativeAnswersMatrixForm,관찰
요약,의견란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과 SIR에서 주어진 응답들을 의논해야 하

고,만약 요구된다면,어떻게 그 응답들이 정해졌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만약
‘아니오’라는 응답,관찰,의견이 논쟁되어진다면,검사원은 선장에게 요청사항
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만약 이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질문에 대한 응답은 수정되어 질 것이다.검사원이 선박을
하선한 이후에는 질문,관찰 요약,의견란에 대한 응답은 수정되지 않는다.
선장이 RecordofNegativeAnswersMatrixForm,관찰 요약,의견란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선장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선장의
서명은 오직 수령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선장이 평가와 관찰에 동의한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는 SIR의 내용과 관찰 요약,의견란에 의견을 제

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의 모든 문서화된
의견은 관찰 요약과 의견란에 유첨되거나 기록되어질 수 있다.선장(또는 그
의 대리인)이 문서화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이는 선장의 서명을 수반해
야 한다.
검사는 통과와 실패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는다,SIR은 오직 잠재 용선주

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검사원은 선박의 표준 또는 가능한 검사 최후의 결
과를 선장,운항선사,감독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언급해서는 아니 된다.

3.선박검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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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IR구성

모든 질문들은 점검목록표에 기술되어 있으며,국제적인 규정에 관한 법령
에 관한 사항,산업 관행의 코드에 관한 권고되는 사항,CDI관계자에 의해
요구되는 질문들로 분류된다.게다가,오직 정보 수집을 위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들도 있다.
SIR인쇄물에는 법령에 관한 질문들이 “S”로 나타나 있으며,권고되는 질문

들은 “R”로,요구되는 질문들은 “D”로,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들은 “NS”
로 표기되어 있다.SIR의 전자 개정판에는 법령에 관한 질문들의 표기란이 적
색으로 눈에 띄게 되어있으며,권고되는 질문들은 황색,요구되는 질문들은 초
록색,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들은 백색으로 나타나 있다.
등급이 매겨진 법령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응답이 반드시 선

박,선주,선원들이 기국·항만국 요구사항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지
는 않는다.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는 응답이 있을 경우,이를

선박,선주,선원 또는 운항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몇
몇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들은 점수에 반영되는 다른 질문을 이끄는 질문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들은 해당 없
음 선택권이 없다.만약 질문에 다른 특정 지시사항들이 주어지지 않았고,점
수에 반영되지 않는 질문이 "아니요“라고 기입되면,따라오는 보충적인 질문
은 ”해당 없음“으로 기입되어져야 한다.
명백하게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 SIR 질문들은 ‘해당 없음’으로 기입되어져

야만 한다.적용할 수 없는 질문들의 예로는 운항평가가 설치된 장비에 요구
되거나,선박이 리스트상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다.
법령에 관한 것,권고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질문들은 SIR에 언급된 것과 이

에 상응하는 IMO 협약,코드,결의안,해양 산업 권고사항에 관련이 있다.개
개의 기국의 요구사항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질문들은 VPQ,SI,I세 그
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질문란 주변의 명암에 따라 구별하였다.
VPQ59)는 선박상세 질문들은 검사 이전에 선주나 승선직원들에 의해서 기

59)선박상세질문(VesselInspectionQuestions)은 심사이전에 선주나 선원에 의해서 작성되어
야 하며,VPQ는 심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심사원이 응답을 변경하거나 상반되는 증거
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의견/소견을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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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질 수 있다.VPQ는 검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원이 응답을 변경
하거나 상반되는 증거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관찰/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가 검사 질문들은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램 된 동일한 기술적인 조작자

하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이전 보고서를 가진 선박 승선직원들에 의해서 기입
되어질 수 있다.자가 검사 자격이 있는 선박은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사항을
실행해야 한다.SI질문들은 검사원에 의해서 검사되어질 것이다.I(어둡지 않
음)검사60)질문들은 검사원들에 의한 총체적인 검사를 위한 것이다.
검사원이 SIR을 업로드 한 것에 따라,CDI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점수화하는 카테고리로부터의 결과들을 수집하였으며,그래픽의 수행 도표로
보고서 요약을 제시한다.이 단계에서 선주는 검사원의 관찰과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고서 요약,수행 도표,관찰의견의 요약과 선주의 의견은 완성된 보고서에

컴퓨터 사용권을 가진 CDI시스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2)보고서 처리

검사 동안이나 검사가 완결되는 즉시,검사원은 모든 검사 데이터,관찰 리
스트,선장의 의견을 포함한 의견란을 그의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해야 하고,
그런 후,보고서를 CDI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조절을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서 CDI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해야 한다.검사 이후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SIR은 CDI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되어져야 한다.
이례적인 경우나 CDI에 의해 지시되어진 경우를 제외하고,Record of

NegativeAnswersMatrixForm와 관찰 리스트,의견란은 검사를 개시한 선
주나 용선주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팩스로 보
내지거나 전달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용선주에 의해서 검사가 개시되었다
면,R데이터는 공인된 검사원61)은 선주에게 비밀리에 통지된다.컴퓨터 데이
터베이스의 SIR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자필이나 타이핑된
인쇄물의 SIR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만약 정보가 통제되지 않는 제 3자에게 팩스나 메일로 보내진다면,컴퓨터

60)I검사(InspectionQuestions)는 심사원에 의한 총체적인 심사를 위한 것이며,명암 구별은
어둡지 않게 나타난다.

61)검사원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이나 검사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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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쉽게 절충될 수 있는 SIR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급을
제시한다.
검사원은 검사를 실행하고 CDI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동안

에 SIR데이터의 보안에 책임이 있다.만약 CID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하기
전에 SIR 데이터가 유실되었다면 검사원은 SIR 데이터의 백업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SIR데이터를 CDI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 후,기입된 질문지,Recordsof

NegativeAnswersMatrixForm,가능하다면,관찰요약,의견란을 포함한 모
든 SIR데이터 인쇄물은 13개월 동안 검사원이 보관해야 한다.그 후 서류는
안전하고 보안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만약 SIR 데이터 인쇄물이 검토
나 다른 목적으로 CDI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검사원은 CDI로부터 통지 받아야
한다.

3)보고서의 유효성

보고서는 컴퓨터에 입력된 이후 13개월 동안 유효하다.만약 13개월 사이에,
선박의 기술적인 관리를 양도하면,선박 운항선사는 CDI에 통보해야 하고,
ISM 증서의 입증을 요구받으며,이 보고서는 조속히 기록보관소에 보관될 것
이다.

제3절 Major검사

1.선박검사프로그램 역사

1993년 OCIMF는 OCIMF회원들과 약간의 자격이 주어지는 OCIMF비회
원을 구별하기 위해서 OCIMF회원들이 그들의 선박 검사 보고서를 OCIMF
에 제출할 수 있도록 SIRE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검사받는 OCIMF회원이나 프로그램 수령인과 같이 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매우 자발적이었으며,각각의 프로그램 수령인은 OCIMF로부터 수령한 보고
서에 포함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했다.SIRE프로그
램 하에서,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선박 운항선사는 보고서 복사본을 받았으며,
보고서에 대해서 검사받는 OCIMF회원들과 OCIMF에게 문서화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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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기회를 가졌다.
보고서 수령자는 컴퓨터로 SIRE시스템 색인을 액세스할 수 있었으며,색

인을 보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허락되었다.프로그램 수령자는 보고서와
SIRE시스템으로부터 해당되는 운항자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었다.보고서와
의견은 요청 시에 팩스로 프로그램 수령자의 사전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전송
된다.
원 SIRE 프로그램은 1997년 처음 개정되었고,프로그램 수령인이 보고서와
운항선사 의견을 팩스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
였다.1997년 개정 프로그램에 두 개의 주요 수정사항이 있었으며,두 개의 주
요 수정사항은 동일한 선박 검사 절차62)와 선박상세질문지로 구성되었다.
SIRE프로그램63)은 2000년에 다시 수정되었으며,최근 2004개정판은 프로그
램 하에서 검사되어지는 수많은 새로운 선박 형태들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 절
차에 있어서 더욱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고,의뢰한 업체들이 동일한 선박검사 절차를 따를 것

을 요구한다.이 절차에는 검사요소와 보고서 요소가 있으며,검사하는 선박의
형태에 적절하게 검사 요소는 일련의 상세한 검사질문지를 사용한다.이 질문
지들은 안전과 오염방지와 관련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의뢰한 회사에
의해서 고용되거나 계약된 검사관은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한다.대부분의
경우에,질문은 지시노트와 서류 출처 언급을 수반하여야 한다.이는 질문의
목적이 검사원의 응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요소는 검사원이 직접 SIRE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선박 운항선사와

SIRE에 전달되기 전에 더 많은 진척을 위해서 기탁회사에 제출되어 완성된
전자적인 질문지로부터 형성된다.

2.선박 검사 준비

1)선박 검사 질문지,검사관 매뉴얼과 VIQ컴퓨터 프로그램

62)Uniform VesselInspectionProcedure를 의미한다.
63)지금 SIRE프로그램은 석유 생산물,화학/가스를 운반하는 부선,포장된 석유 생산물,가스
의 운반에 사용되는 선박,동일한 상품을 운반하는 roadtanker의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장
되었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산물을 운반하는 부선 핸들링에 이용되는 예인선도 또한 SIRE
프로그램 하에서 검사되어질 것이다.이 선박들의 검사와 관련 질문들은 별도 질문서에 기
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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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선박 검사 질문지 개정판과 이와 동봉되는 검사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영역과 설명에서 두드러진 수정사항을 소개하였다. 먼저 Oil Tanker
(Combination Carrier,ShuttleTanker를 포함한다.),ChemicalCarrier,Gas
Carrier검사는 개정된 프로그램 하에서,이들 선박들은 사이즈별로 분류된다.
다음은 석유 생산물,화학,가스를 운반하는 부선,포장된 석유 생산물,가스

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선박,동일한 산물을 운반하는 RoadTanker,또한 위
에서 언급한 산물을 운반하는 바지선(Barge)을 핸들링 하는데 이용되는 예인
선의 검사,즉 총괄적으로 이 서류에서 사용된 검사 질문지(VesselInspection
Questionnaires;VIQs,이하 'VIQ'라 한다)는 선박검사 질문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VIQ의 초판,재판에 사용된 주요한 질문과 부수적인 질문의 개

념은 사라지고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질문들로 대체된다.그러나
이전 판과 같이,“예”/“아니요”/“검사 못함”64)/“적용 안됨”65)의 응답을 사용
할 수 있다.

2)검사관 매뉴얼

검사관 매뉴얼은 2000년 SIRE개정판에 새로운 형태로 소개되었다.매뉴얼
은 VIQ상의 주요 질문들,부수적 질문들,검사과정에 일반적으로 검사관들이
행하는 경로 순서를 따르는 지시 노트로 재편성되었다.66)
VIQ 3판의 경우와 같이,검사관 매뉴얼은 검사과정 중에 검사관이 검사 순

서와 대립될 것 같은 대략적인 순서의 질문을 설명할 4판에 사용되어 질 것이
다.하지만,재판에 사용된 “Pro-Forma”개념은 최신판에 사용되지 않고,새
로운 완전한 질문지가 각각의 검사에 사용된다.각 상세 검사에 사용될 질문
지의 선택은 SIRE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있는 "선박 선택 마법사〃를 사용
하도록 만들었다.

64)검사 못함(NotSeen)은 만약 질문에 언급된 문제가 검사원이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었다
면,검사 못함(NotSeen)에 표기한다.

65)만약 질문에 있는 주관적인 문제가 검사를 수행하는 선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적
용 안됨(NotApplicable)에 표기한다.

66)각 검사원 매뉴얼에서 검사는 다음 과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습니
다.선박의 서류 검토,조타실과 항해실,통신,정박․갑판․펌프실을 포함한 일반적인 외부
영역,화물 통제실,엔진과 조타실,객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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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법사프로그램은 응답되어질 일련의 질문들을 요구하고 있다.마법사가
완료되면,절적한 질문지를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으며,질문지는 A4용지 또
는 모든 SIRE에서 신임하는 검사관들에게 발급되는 SIRVIQ 수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축소된 크기로 인쇄될 것이다.이 질문지들은 각 검사 동
안에 사용되어야만 한다.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검사 조사결과는 수첩에서 적
절한 VIQ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3)SIRE선박검사 질문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 질문지는 검사를 받는 선박의 형태에 적용
할 수 있는 안전과 오염방지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질문들은 구조적으로 순번이 매겨지며,논리적으로 독립된 장에 분류된다.
각 장은 검사관에 의해서 답해지는 일련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질문들

은 지시를 동반할 것이다.즉 검사관에게 지시노트,법률에 언급된 관련 자료,
또는 질문에 속하는 산업 가이드라인 및 검사관의 의견이 의무적인 것일 경
우,지시자의 쟁점 확인 등이다.
위 언급된 지시,규제/산업 참고는 질문을 상세히 부연해야 하며,검사관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만약 지도와 참고가 검사관이
질문은 긍정적으로 답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면,VIQ 컴퓨터 프
로그램에 있는 예 박스를 표기해야 한다.그렇지 않고,만약에 지도와 참고
자료가 검사관에게 질문이 부정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아니요”박
스를 표기해야 한다.적절한 곳에 “검사 못함  또는 ”적용 안됨 박스는 표
기되어야 한다.
CombinationCarrier,ShuttleTanker를 포함한 OilTanker모든 사이즈의

ChemicalCarrier,GasCarriers를 검사할 때,검사관은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
만 한다.하지만,Barges,Towingvessel과 포장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이것을 실행하지 못함은 검사 보고서가 검사에
권한을 주는 장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SIRE인터넷 사이트에 보내질 수 없
음을 의미할 것이다.
응답 박스가 No 라고 표기되는 질문에 응답할 때,검사관은 의견을 입력

해야 한다.의견은 왜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상술해
야 한다.추가적으로,박스가 검사 못함 또는 “적용 안됨 으로 표기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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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응답에 대한 이유는 질문을 동반하는 의견란에 기입되어야 한다.몇몇
질문에 대해서 검사관은 어떻게 질문에 답해질 것인지에 상관없이 의견을 기
입할 것이 요구된다.요구사항은 굵고,강조된,가이드 노트에 있는 이탤릭체
로 VIQ에 기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특정 질문과 관련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의견이 보고서 수령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부연설명이 아니라면,검사관은 박스가 “예”로
표기될 때는 어느 때고 의견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각장의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의견란이 있다.만약 그 장의 특정 질문들이

다루지 않는 주관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검사관이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검
사관은 추가 의견 섹션에 그 의견을 기입할 수 있을 것이다.67)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질문지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선박 운항선사는 요금 없이 웹사이트68)에
서 직접 질문지를 구할 수 있다.

3.선박검사 수행

1)의무적인 검사 요구사항

SIRE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고서를 위해서 아래의 의무적인
검사 요구사항은 선박 상에서의 검사 수행에 있어서 검사관이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다.
검사관은 요청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각 질문에 하나의 응답 칸을 표기함으

로써 응답,질문에 대한 지시가 제공될 때,질문이 어떻게 응답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모든 지시들을 고려,기입되어 있듯이,모든 질문에 응답,각 질문에
응답할 때,객관적인 증거를 사용(선박 직원의 확신/보증은 불충분한 증거이
다),“아니오”,“검사 못함”,“적용 안됨”으로 응답되었거나,VIQ 질문이나 지
시가 질문이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상관없이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질문 하단
의 의견란에 설명적인 의견을 기입,검사관의 관찰,의견이 부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경우,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만약
부정적인 관찰이나 의견이 있었다면,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가 되어

67)몇 가지 질문들은 지시나 부수적인 질문이 없다.이 경우에 검사관은 육안의 응답을 작성
할 것이 요구된다. 

68) www.ocimf.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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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코멘트,추가코멘트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선박의 등급이나 선박을 수락할

수 있음·없음의 표시,VIQ장의 주제에 관계없는 문제,특히 선박의 안전과 오
염 방지에 관련이 없는 문제,검사관의 조사 결과의 부분적인 요약이나 전체
적인 장의 종결,하기의 것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관에 의해서 기입된 어떠한 선택이나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와 사실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하며,검사관이 승선해 있는 동안에 이루어
진 행위에 대해서,검사관이 관찰한 상태,결함은 기입되어 져야 한다.또한
검사관에 의해서 기입된 어떠한 결함이나 관찰 상태,검사관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2)허가되는 검사 행위

검사관은 질문에 “예”로 기입되었을지라도 그 의견이 보고서 수령인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질문에 관련된 의견을 기입할 수 있으며,질문에 조
건으로 기입된 지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제공하거나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하지만,그 신용을 기입하고 신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만 한다.
각 장의 추가 코멘트”에는 각 장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에서 언급되지 않

은 주관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각 장의 특정 질문들에 관한 검사관의 추가적
인 의견이 포함되며,선박이나 선박의 화물에 적용할 수 없는 질문의 응답은
관찰사항69)으로 적용 안됨 단어를 기록하고 해당 질문에 적용 안됨 을 표
기할 수 있을 것이다.

3)검사 제안사항

검사인은 선장이나 선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자신을 소개
해야 하고,검사 범위를 설명하고,어떤 순서로 실행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한
다.검사인은 선박의 운항에 최소한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

69)관찰사항(Observation:한국선급)심사도중 발견되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된 사실을 의
미하며 또한 SMS와 관련하여 심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로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장래
에 부적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실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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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검사 동안에 선장이나 한명 또는 더 많은 선박
직원은 항상 검사인과 동행해야 한다.
OCIMF 검사 회원에 의해 공인되지 않았고 선박 운항선사에 의해서 동의

되지 않았다면,검사는 야간에 행해질 수 없다.검사인은 휴식시간에 한해서
법령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검사인은 승선하고 있는 동안이
나,터미널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안전 절차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를 갖추어
야 하고,적절한 개인 안전 장비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형태의 전기 기구나 전자 기기는 배터리가 켜져 있거나,작

동중이거나,스위치가 켜져 있거나,가스 위험 지역 내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토치램프,라디오,휴대폰,무선 호출 신호기,계산기,컴퓨터,사진기기
와 전기적으로 켜져 있는 다른 이동성 기기들은 가스 위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만약 켜져 있다면,휴대폰과 무선 호출 신호기와 같은
기구들은 멀리 떨어져 사용할 수 있으며 위험은 대기나 울림의 매커니즘에 의
해서 발생될 수 있고,휴대폰의 경우,전화에 응답하는 자연적인 반응에 의해
서도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검사인은 기기가 작동되고 작동상 정상인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요청을 고려해야 하고,직원과 선원은 기기의 작동에 익숙해야 한다.하지만,
이런 요구는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안전의 방해나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된
다.
검사의 총체적인 목적은 SIRE보고서 사용자에게 선박 상태의 실제 기록과

검사 동안에 운항 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선박 용선이 내포한 위험성
평가를 허락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인이 VIQ에 기록하려는 어떠한 관찰들도 지적되어야 하며,언제나 현

장에서 토론되어야 한다.이것은 선원이 검사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함을 확인
하고,또한 검사가 끝난 후의 토론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안전 기회가 있고,검사 회원과 항만 규율이 허가될 때만,오직

화물창 진입은 허용될 수 있다.항상,최고로 엄격한 안전 절차를 따라야 하
며,진입 허가는 적합한 선박관리자로부터 발급되어야 한다.ISOGOTT70)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와 예방조치는 관찰되어야 하고,밀폐된 공간으로의 입
장은 충분한 지식과 선장의 동의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
4)분산된 보고서

70)InternationalSafetyGuideforOilTankersandTerminal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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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 질문지에 기록된 응답들은 선박 검사 절차의 두 번째 요소 전개
의 토대를 제공한다.검사인이 완성한 VIQ는 SIRE 시스템에 저장되고 선박
운항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제출한 회사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제출한 회사에 의해서 SIRE시스템에 저장된 이후에는 처리된 VIQ는 자동

적으로 보고서로 전환된다.보고서는 선박 검사 질문지 페이지들을 복사하지
않지만 단축된 형태로 배분된다.이것은 동일한 보고서 형식으로 검사인의
VIQ응답의 전환으로 구성된다.

제4절 Rightship검사

1.소개

2001년 10월 철광석 Major화주인 BHPBilliton과 RioTinto가 공동 투자하
여(이후 Cargill동일 지분 참여)화물의 안전 운송 보장을 위하여 산적화물선
박의 검사 및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호주 Melbourne에 설립하였으며 최근
DryCargoVettingService확대 및 Petroleum VettingService제공을 위하
여 London및  Huston에 지사를 설치하였다.현재 관리인원은 본사 8명,지사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World-Wide전문검사관들을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75개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전문화된 선박 정보 전문가팀

으로 구성된 Rightship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 안전기준을 드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안전문제 -즉 승무원,선박,고객의 화물 그리고 환경에 최고의 초점
을 두고 있다.Rightship은 높은 수준의 선박 정보 기준과 고객 서비스와 더불
어 선박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제공하
고 있다.
Rightship의 기준과 관행을 통하여 최고의 품질의 선박만이 고객들의 제품

의 운송에 사용되도록 추천된다.정보제공 기능은 의사 결정 지원은 물론 고
위험도의 선박이 공급선으로 유입되어서 경쟁적인 해운업계에서 품질이 우수
한 타 선박에 대해 부당한 이점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 관리 메커니즘
역할을 하고 있다.
Rightship은 선박,선박의 소유주와 관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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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고객들의 해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최신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서,Rightship은 기술 혁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다.Rightship
은 세계 유일의 온라인 위험 평가 시스템인 선박 정보 시스템(ShipVetting
InspectionSystem ;SVIC,이하 ‘SVIC’71)라 한다)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회사의 목표는 기준미달선박을 추방하고 해상위험을 잘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공유야말로 선박 대여업자,해운상사 및 무역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
는 귀중한 것임을 Rightship은 잘 알고 있으며,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써,이러한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직원 및 화물,환경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의사 결정시 보다 많은 정보와 인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된다.고객
들에게 전달되는 혜택으로는 가장 최신의,가장 정확한 정보를 입수,세계 어
디에서건,언제라도 이러한 정보를 입수,최고 경비 절감의 경제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사 결정시 보다 많은 융통성과 통제력이 있다
수년간,해운 사고와 그로 인한 엄청난 결과들을 목격해 왔다.Rightship은

그러한 사고들이 예방가능하며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한
다.국제적인 책임감,정보 수집 그리고 실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
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의 가치를 나누고자 한다.

2.업무 범위

1)서비스

Rightship의 웹사이트72)는 특정 선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온
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주 7일,24시간 내내 언제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선박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하여,Rightship전문가들은 42개

범주와 국제 운항 실적에 비추어 선박의 위험도를 결정하게 된다.위험 변수

71)선박의 제원,이력,실적,관리 요소들에 의거한 RiskScore를 합산 및 조정하여 최종 시스
템 점수(0-160점)를 산출하여,동 시스템 점수에 의거 StarRating을 부여하고 Risk정도
를 평가한다.

72)site.rightship.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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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여기에는 각각의 선박,선박의 소유주와 매니저에 대한
역사와 모든 최근의 정보가 고려된다.이러한 세밀함을 통하여 선박이 노후되
거나,사고가 발생했거나,명의 또는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선박의 등급
은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즉각적으로 재평가된다.
SVIS는 각각의 선박의 평가시 5스타 등급제를 사용하여 세 개의 주요 위험

범주를 이용한다.허용(Accept)은 3스타에서 5스타의 등급은 선박의 위험도가
허용되는 범주에 속함으로서 추후의 조사가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Rightship검토(RightshipReview),즉 2스타의 등급은 시스템의 사용자가
Rightship에 연락을 취해 해당 선박의 위험 프로파일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
한다.
추후 조사의 필요등급인 1스타는 Rightship이 선박/소유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여기에는 선박과 관리 시스템에 대
한 점검이나 감사가 포함된다.
Rightship.com 이외에도,Rightship정보 전문가들은 업계 관행에 비추어 선

박,감사 관리 및 승무원 업무 능력들을 직접 점검하게 되고 이러한 점검의
결과를 해당 선박의 등급을 재평가할 때에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2)선박 조사

SVIS에 설치된 조사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특정 선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선박의 사용 기간 중 선명이 변경되는 등 선박 자체에 변경이
가해져서 선박의 인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SVIS에서
제공되는 선박 조사 메커니즘은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선박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사용자들은 특정 선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방
법을 이용할 수 있다.

3)위험도 검토

상이한 산업 단체 즉,상업단체,정부 감독 기관,보험회사 등이 선정된 선
박의 위험도 평가,해당 선박이 수요·공급선에 제공될 수 있을지의 허용 여부
결정,만약 선박이 제공되기로 허용되었다면 현존하는 위험(알려진 경우)을 확
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SVIS의 정보 수집 모델은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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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을 촉진시켜 주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4)승인

이러한 접근 하에서 해결해야 할 뚜렷한 문제나 현안이 없는 선박은 추후의
점검 없이 항해를 할 수 있다.하지만 한 회사의 공급과 수요선에 위험을 가
할만한 명백한 문제가 발견된 선박의 경우는 용이하게 식별되며,그리고 선박
이 재승인 받기 전과 공급이나 수요선박에 선박이 제공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위험관리전략을 선박에 적용시킬 수 있다.

3.서비스의 이용

1)활동 검토

일부 이용자들,특히 선박 용선과 관련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보 수집이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질 수가 있다.다른 경우는 대단히 복잡한 정보를 고려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다 수집 검토하게 된다.
적용되는 정보 접근 제한에 따라 이용자는 이전에 승인된 선박의 위험 정도

에 대한 과거 이력을 개요,승인 이전에 해당 선박의 현재 위험 프로파일을
개요,이전에 승인된 선박의 위험 프로파일을 검토,승인을 요청,‘승인’혹은
‘거부’결정을 내리기 전 특정 선박의 총 위험 프로파일을 검토 및 특정 날짜
사이에 승인되고 검토된 선박의 목록을 입수한다.

2)드롭다운 메뉴판

이용자들은 이용자의 특정 환경에 따라 특정 관심사가 되는 분야들의 사상
자 정보,항만국 통제73)제도 정보,환경적 사고들,그 이외의 사항을 선택할

73)항만국통제(PortStateControl)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상안전을 도모하고 해
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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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선박 정보

Rightship은 선박 터미널 운항 수행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유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로 인해 고객들이 자신들의 터미널을 사용하는 선
박의 운항 수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건조 선박이 항구에 들
어올 때 건조선 정박 보고서가 준비된다.선박운항에 대한 정박 선원의 만족/
불만족 보고서가 작성되고 항구 정박에 대한 일반적인 메모도 작성된다.고객
들은 터미널에 정박 중인 특정 선박의 일관성 있는 운항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4)회사 데이터 및 업무수행

회사는 선박의 소유주,운영자 및 관리자에 해당한다.이 서류에 제공되는
세목들은 주로 로이드 데이터(Lloyd‘sdata)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다.이 기능
은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선박에 대한 한 회사의 프로파일 및 역할을 결정하
는 데 도움을 준다.예를 들어 이용자는 특정 회사의 존재 유무 및 그 회사가
소유하거나 혹은 관리한 선단을 검토할 수 있다.매니저의 역할을 기술적 관
리와 관여된다.이 기능으로 하여금 이용자는 특정 회사의 기타 다른 정보들,
즉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고,코멘트나 뉴스 기사 같은 텍스트
를 회사의 기록에다 첨부할 수 있다.
회사의 데이터 기능은 특정 회사가 현재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선박의

목록의 입수,특정 회사의 연락처 및 담당자에 대한 정보의 입수 및 특정 회
사의 기존 기록에 대해 다양한 텍스트의 첨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인준 받은 이용자는 특정 회사의 선단에 대한 선박명,

IMO 번호,선종,제조년도,적화중량톤수(DWT),사상자 수,구류 횟수,마지
막 정보 입수의 날짜,마지막 정보 입수에서의 등급,현재의 등급,정보 입수

선원의 자격,근로조건 및 선원의 운항 능력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이에
부적합하다는 기준미달로 판명될 경우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입출항
을 규제하고 국제기구에 당해 선박의 결함 정보를 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행사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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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마지막 건조 선박 점검 일시,건조 선박 점검의 횟수 및 사고의 횟수,
건조 선박 보고서의 횟수 및 제3자 블록(The3rdPartyBlocks)의 횟수를 검
토할 수 있다.

5)관리 도구

고객 선단 기능을 통하여 Rightship고객은 관심 있는 일련의 선박을 작성
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선단에 속했던 특정 선박과 관련한 특정 사건들,즉
사상자수,사고 및 등급의 변화 등을 추적해 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직접 웹을 통해서 탐색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 이메일로

도 통지가 가능하다.이것은 보험회사,터미널,선박 대여 회사 혹은 그 이외
의 대규모의 선단의 업무 수행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관들에서 유용하게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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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TTTMMMSSSAAA의의의 대대대응응응방방방안안안

제1절 TMSA의 요소별 대응방안

TMSA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한다.산업계는 생성 배경에
대한 철학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말한다.만약 업계가 단순히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승
리의 절반은 잃은 것이고 따르는 것에서 실행으로 가기 어렵다.아래에서 인
적자원관리,시스템관리,이행·실행관리 측면 관점에서 운항선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인적자원관리 측면

1)직원 유지율의 기준 달성

육상이나 해상이든 승선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론으로 무장된 직원을 원하
고 있으나 현실은 모두를 갖춘 인적자원이 그리 많지가 않다.일례로 육상의
현실에서는 육상 직원의 경력이 10년보다 적고,해상에서 승선 경험이 없는
감독을 만났다고 말했다74).또한 해상에서는 선원 부족현상의 심화로 LNG선
박의 선장과 기관장의 임금은 한 달에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오르고 있
다.
급속히 발전하는 직업 시장에서 ‘선원의 자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주도하고 있으며,아직도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얻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선원의 확보는 선내의 제반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
적인 일이며 직원이 회사의 작업 방식을 몸에 익히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
요하다.이러한 관점에서 직원 유지율을 주요성과 목표로 설정하여 육상 주요
직원에 대하여는 70%이상,상급사관(SeniorOfficer)은 80%,사관의 직원유지
율은 80%를 요구하고 있다.
직원유지율을 산정하는 공식은 “직원 유지율 =1-(현재 퇴직한 수/지난 2

년 동안에 채용된 수)X 100”이다.여기서 설정된 직원유지율에 대한 주요성

74)Capt.PradeepChawla,TMSAConferenceinHongKongonSep.4th2006,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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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표에 대하여는 운항선사의 자료를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에 대한 회사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직원관리에 있어서 교육 강화

효과적인 선박관리 및 안전한 운항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상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기술 및 훈련에 대한 관리 및 적격한 선원에 대한
보장,문서화된 절차로 채용,선발,평가 및 승진에 대한 규정 및 준수 여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장을 운항선사에 대하여 원하고 있다.
육상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직원 채용과 훈련에 관한 사항들은 일부에게는

관심사항이다.해운업의 패러다임이 준수기반 문화에서 미래지향적인 위험성
기반 문화로 이동함에 따라 각 운항선사는 훈련 및 관리제도의 개발을 위한
연간 예산을 짜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훈련
은 심도 있게 분석되고,시험되고,훈련계획과 잘 일치하는 데에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75)
TMSA의 한 부분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우리는 오랫동안 승선 경험이 없는 해상직원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할 것 인지는 명화하다.
이점에 있어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TMSA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76)
① STCW 협약 요구를 상회하는 교육
근거 요건은 3B‘해상직원의 채용 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추가 교육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교육을 식별해 놓아야
회사 심사 수검시 많은 도움이 된다.

② ShipHandlingSimulator교육
TMSA 요건 5A ‘항해의 안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장 진급 전에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75)Capt.AnujSahai,MarineBusinessManager,Lloyd'sRegisterAsia,TMSA Conference
inSingaporeonMay2006.

76)한국선급,「안전보안시스템 제17회 정기 세미나」,20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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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ridgeResourceTeam Management교육
TMSA 요건 6A ‘화물 및 선박평형수 작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항해사
관에 대해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④ CargoSimulator교육
TMSA 요건 6A ‘화물 및 선박평형수 작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운
용 및 비상 대응 관련 대화 형식의 전산 교육을 요구한다.

⑤ Accident조사 교육
TMSA 요건 8B‘사고 조사 및 분석’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의 사관 2
명과 육상사고조사자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을 요구한다.

⑥ RiskAssessment교육
TMSA 요건 9A/9B‘안전 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육상․해상직원에게
위험성평가에 대해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

⑦ MediaTraining
TMSA 요건 11A ‘비상대책 및 우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매스컴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를 요구한다.77)

⑧ 심사원 교육
근거 요건은 12B‘측정,분석 및 개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원에 대
한 공식 교육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⑨ ISO14001인증
근거는 TMSA 요건 10A '환경 관리‘4단계에서 ISO 인증 획득을 권고하
고 있다.

⑩ 기타 교육으로서는 안전관리자(SafetyOfficer)교육 및 유족에 대한 대응
방법 등 상기 교육 과정 이외에도 심사 주체별로 요구한 교육 및 기록 검
증 절차도 상이하여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3)안전 문화의 구축

안전작업 문화는 선원들이 일을 하고 서로를 돕는 곳에 있는 것이지,서로
에게 삿대질하거나 무조건 따라 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운항선사
에서의 기술적인 생각 때문에 선내 작업 문화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알

77)한국선급인증센터,「위기관리 및 언론대응」,한국선급(200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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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부 해운회사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
루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TMSA는 과거의 전제적인 작업 방법이 아니라,관리팀들이 함께 일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고,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독려한다.
경험상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사가 선박 및 육상 관리팀 양쪽으로 부터
차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업팀을 구성하는 것이다.또한 전사적인 이해와 협
조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일 해야 한다.
어떤 육상 팀의 구성원으로 일했던 선박 직원들이 선박에 갈 때는 그들은

육상에서 선박으로 가는 팀의 일원으로 일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
이며 선내에서 회사의 여러 제도를 이행하고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지도자가 될 것은 확실한 일이다.78)이러한 육상과 해상간에 안전문화를 정착
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이행 실적은 좋아지리라 생각된
다.

4)선원 부족 문제

가령 회사가 계획 정비시스템 같은 선원에 대한 계획 정비시스템을 구축하
여 관리한다면 선원 부족 문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79)가령
회사가 기기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만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원들을 적절하게
관리해 주고 영양을 공급하며 운동시키고 잠자게 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해 주
고 사회활동을 하게하고 사생활을 보장해 주고 건강진단을 해 주고 그리고 훈
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라.해상직원들을 -회사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전체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된 요소이다.이것은 선원들을 모집하고 그
들로 하여금 틈만 있으면 더 나은 육상 직종으로 옮겨 가는 대신 선상에서 경
험을 쌓아 가도록 설득하는 것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선박관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품질 좋은 선원을 구하기가 어

렵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 생각한다.선원들을 어떻게 보고 관리하
고 그들을 잘 다루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수백만불짜리 귀중
한 투자 자산를 운영하기 위한 품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우리는 선원들

78)TankerOperator,Reportfrom TankerOperatorConference,April2007,p.2.
79)Piraeus,MarineManagementSystem ManagerinLloyd'sRegister,AthensConference
i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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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아니면 비용이 될 수 있는 데로 싸게 가야 하는 것인가.우리는 그것이 비

용으로만 보아야만 하는가.만일 선원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투자금액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등 이런 물음들에 대한 회사의 답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오늘날 선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선원들 복지의 질에 관해서 대단히 회의적

이다.개인별로 따로 격리되지 않은 좌변기나 2인용 선실 등이 그런 것이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방대한 분량의 새로운 법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했다.그런데 거기에는 주거 문제에 대한 요구는 하나도 없다.80)
선교기기나 화물기기는 꾸준히 성능 개선을 해 왔다.육상사무실에서는 사

무실 환경을 개선하면 업무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운항선
사에서는 선박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과 사고방지를 이루면 운항선
사로서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우리는 그저 문제만 한탄하
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환경에 회사 차원의 진정한 노력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하나의 질문으로 운항선사에 맡기고 싶다.

2.시스템관리 측면

1)시스템 구축

선박회사가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제도,즉 ISM Code에서 너무나도 엄격한
품질경영시스템인 TMSA로 변화함에 따라 ISM Code에서 보다 초과하는
TMSA의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특이한 항목인 변화관리,위험성평가,계획정
비의 결함 보고와 CriticalEquipment및 사고조사 관련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① 변화관리

변화관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 가장 까다로운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는 동양권 문화측면에서는 시스템의 기본인 계획-실행-점검-피드백의 모든

80)해양수산연수원,「ILO 해사노동협약세미나 및 워크샵 」,(부산 :해양수산연수원,200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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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요약하여 기록 양식으로 정형화한 것을 말한다.변화관리 과정은 운영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곳에서 어김
없이 운용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변화관리 과정은 선내를 통틀어 운영상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유해요인81)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82)
변화관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변경시 불안전한 상황을 야기하는 사항을

멈출 의도로 조직내에서 변경사항에 계획된 접근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변경
사항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문서화하지 않는 부적당한 변화관리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 되었던 수많은 사고의 결과로써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화관리 태동 배
경이 되었다.다시 말해 그러한 변화 과정을 충분히 평가한 후 문서화하거나
회람할 수 있는 변화관리시스템이나 관련 절차의 부재로 사고가 발생된 것이
다.모든 운항선사들이 OilMajor나 운항선사로부터 알고 있는 것을 얻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을 만큼 해운의 변화관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변화관리는 변화의 범위 및 개념을 잡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적용범위

로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가감되게 되겠지만 회사 조직체계의 변경,새로운
감독의 채용,안전관리매뉴얼의 개정,새로운 법령의 제정,새로운 선종의 도
입이나 인수,선박정원의 변경 및 육상직원의 채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변화관리는 변화를 위한 필요성을 직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들이 참가하고 그 변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어떻게 변화할 지 알
려주는 것,변화를 수행하여 적절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운항선사가 겪는 변화관리의 다섯 가지 문제는
운항선사가 변화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계속적인 발전보다는 정적
인 기준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문화적인 변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는 경영,해상직원과의 의사소통 단절 및 자원 배분의 부족을
들 수 있다.처음에 시작하는 변화관리 시스템은 오일 Major사 LanHunter의
말처럼 ‘간단하게 만들어라 는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

② 위험성 평가83)

81)인간의 부상 또는 건강상의 장해,재산상의 손해,작업장 한경에서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
합적으로 발생시킬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82)Tim Ashby,RegionalAssuranceManager,BP HSE WORKSHOP,(Busan :BP
Shipping,2007),p.6.

83)위험성 평가란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전체 프
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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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선원의 채용 미 관리,장비의 신뢰도 및
정비 표준,화물 및 선박평형수,계류작업,변화관리 및 안전경영에 포함되어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요구 조건이 위험성 평가이다.위험성 평가시에는 각
위험의 초기 단계를 확인하고 상당한 가능성이 있게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완화 조치가 무엇인지 조치 이후에 남아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확
인하여야 한다.
선박관리는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이든 규제하는 사람이든 간에 운항상 위험

성 기반에 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TMSA 지침서는 선박회사로 하여
금 위험성 과정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회사의 문화에 접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의 좋고 나쁨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가지각색의 선원을 관리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나,TMSA의 위
험성 평가 요소는 비슷하다.ISM Code에서는 회사의 안전관리 목적은 모든
파악된 위험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ISPS
Code는 SOLAS의 강화된 요구사항으로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위험등급 설
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다.상기와 같이 규
정함으로써 핵심사항인 위험성 평가 수행은 코드의 전반적인 조항에 대한 일
치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회사가 각각의 선박·운항·무역·항만시설과 관
련한 위험들을 파악할 책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84)
ISM Code와 ISPSCode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특정한 방법을 규정하지 않

았으며,위험성평가 방법의 선정은 조직의 구조,선박 및 항로에 적절하게 도
구를 개발하여 보다 공식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실행결
과를 보다 공식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실행 결과를 문서
화하여 평가 증거로써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OilMajor에서는 TMSA 지침,그리고 OCIMF에서는 VIQ와 VPQ에 의해

선박과 관련된 모든 안전 보건사항을 점검하고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에 의
해 평가한 후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사전 방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알려진 또는 평가된 위험을 받아들여서 위험의 발생 결과와 가능성을 줄이
는 조치를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다.85)

84)BVQI,해운회사를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사고분석기법,2006.6,2쪽.
85)ISO8402:1995/BS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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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흐름도는 프로세스의 파악 -프로세스와 연관된 위험요소 파악
-프로세스와 연관된 위험성 파악 및 평가 -현재의 관리방법 파악 및 평가
-신규 또는 추가적인 관리방법의 정의 및 이행 -성과 측정 기준의 설정 및
이행 -프로세스의 성과 및 관리 결과의 평가 및 분석 -변경된 조건 및 실
행상태의 모니터링 -교육과정에서 적용한다.
위험요소의 파악은 다음 단계의 모든 것이 위험요소 파악으로부터 출발하므

로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완전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이 프로세
스가 시스템적 일 때에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완전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성은 상해의 발생가능성과 잠재적인 결과의 심각성

에 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이들 평가결과에 의해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부족
한 자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계획정비

책임과 보수관리 기준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였다.하지만 상업적 계약
을 몇 해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성향을 가진 해운회사들을 포함하
여 몇몇 회사들은 보수관리를 포함한 예산을 쥐어 짜내고 있고 지금은 선원과
윤활비용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또한 검사원의 자질을 향
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는 지적했다.Chawla선장은 구명보트 검
사를 하는 것이 예전에 선원이었던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고 하여 업종이 다
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구명선 제조사에 관해 들었다고 말했다.그들은 구
명보트를 검사하기 위해 수천 파운드의 돈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업장을 떠나 큰 어려움을 다루게 될 때 선박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혼자 하루 배에서 있고 모든 사건이 연속적으로 생긴다면 많
은 도움이 필요로 할 것이다.갑자기 검사를 하여 선박평형수 Tank안에 새
로운 철판으로 신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철판 수명과 연계된 선박구조물
상태를 관리하는 계획정비를 가져야 한다.계획정비제도(Plan Maintenance
System :PMS,이하 'PMS'라 한다.)의 필요성은 탱커 운항선사들이 생각하
는 것 만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관리자 몇 명 만이라도 TMSA를 읽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그래 우
리도 PMS를 갖고 있지 하고 말할 것이라 확신 한다.그러나 PMS의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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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확히 들여다 보면,결함 부분을 보고하는데 있어 정형화된 공식제도가
있어야 한다.결함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도 방법이 있어야 하고
정비 작업과 결함 보고는 자동적으로 관련 직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이것은
한 번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는 데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 없다 –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이다.PMS제도는 모든 선박 시
스템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름 튀김 프라이팬도 계획 정비 작업 방법을 갖고
있야 할 만큼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모든 것을 망라해 본다면,우리도 그래 우리도 PMS를 갖고

있지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과 돈을 투자해야 하고,회사는 PMS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PMS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훈련 분야이다.이는 선내의 모든 사람들이
투자한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투자가 가진 잠재력은 세어 나가
고 말게 된다.
훌륭한 정비관리시스템은 검사에서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

였다.왜냐하면 검사관들은 선박의 정비 상태를 그 자리에서 투명하고도 분명
하게 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86)그들은 한 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좋아 한다.왜냐 하면 그것은 바로 현재 상태이기 때문이다.결함을 나타내는
훌륭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일으키게 된다.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하다.이것은 단지 준수한다는 문제만이 아니고,이들

작업이 선내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증빙하는 것이다.정보가 많을수록
더 신뢰하게 되기 마련이다.

④ 사고 분석과 조사

사람들이 근본 원인 분석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원인 문제보다 표면
상 문제를 탓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일반적인 경험상 -사람들이
말하길 -좀 더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저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다.작업 감독의 부족이나 근본 원인으로써 언급된 절차의 부족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직도 준사고의 보고를 위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창의적인 보고에

86)Athenian'sCostasPolydakis,TMSAConferenceReport,2005.6.9,p.6.



- 56 -

는 우수작 포상 및 준사고 Feedback을 통한 사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일년에 니어미스 보고를 90건으로 시작했고,지금은 2,000건을 얻었다.
1년에 10-20%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니어미스87)보고를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그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계는 사고 통계 공유의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다.지난 10년간 홍콩에서

는 IMO 위원회와 보고에 대해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결과론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고 본다.무엇을 잘못 했는지 공유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있는 사고들이 있을 때 MAIB88)는 6달간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다.
P& I와 선급협회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소프트웨어 회사는 기꺼
이 무료로 해주고 사고분석을 위해 대학교로 소프트웨어를 보낸다.그리나
P&I변호사는 그만해 버린다.만약 x또는 y선박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또
무슨 이유일까?
LostTime때문에 손해를 입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회사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중요한 것은 실제로 LostTime때문에 손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손해를 내게 한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예
를 들면 조리장이 반죽을 보기 위해 반죽 기계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그의 손이 기계에 끼여 부러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LTIF89)를 통해 위험한 행동을 시간손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당

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가 성실히 사고 보고를 하는 것이다.회사는
모든 사고나 니어미스를 조사하고 약점이나 결점을 관리항목을 찾아내는데 관
련된 노력을 기울이는 문화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도

장기적인 치유의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장래 잠재적인 재난
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게 될 뿐이다.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최고 경영진의
참여가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이다.

87)부상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약간 다른 상황이었다면 ,발생할 수도 있었을 사건
또는 연속된 사건.

88)영국의 해난사고 조사국으로 1995년 영국상선법에 의거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의 과정에서
해양경비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89)LostTimeInjuryFrequency는 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연 근로시간 합계 100
만 인시 당 재해 발생건수이다.LTIF=연 재해발생건수(LTIs)X1,000,000인시 /연 근로
시간 수(Exposure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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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행관리 측면

① 최고경영자로부터의 실행의지

이것은 다른 어떤 기준과 다르지 않으며,실행의지는 직원들의 활동에서 눈
에 띄어야 한다.다른 말로 바꾸면 벽지를 붙이는 것과 같이 외부로 나타내어
져야 하며 볼 수 있어야 하고,실행의지는 OilMajor심사원들을 위해 시작하
고 끝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개선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CEO들은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측면에서 위험성이 적은 선박이 운항되
길 원한다.
모든 직급에 있어서의 책임은 중요하다.부서장에서 선임관리자까지 실행의

지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회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는
컨설턴트를 고용한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컨설턴트보다 더 회사의 문제
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행의지는 위에서부터 해야 하고 검증은 보기 쉽게 해야 한며,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사항은 의사소통이다.선박과 회사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선
박과 운항선사간에 일체됨이 요구되며,그러나 그것은 돈을 많이 들여 구축할
필요는 없으며,이메일을 하나의 데이터 교량으로 회사와 선박간에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
경영검토90)회의는 분기마다 개최되고 관련되는 모든 선박과 사무실에 통보

되어야 한다.또한 최고경영자는 실제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방선을 시행하여 상급사관 및 모든 선원을 만나 회사의 안전 정책,사고 검토
결과 등 안전의식 함양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② 항해안전

항해 실수가 선박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기관사들의 실수에 의해 몇 백만

90)경영검토(ManagementReview)는 후속조치(follow upactions)를 종결하기 위하여 상급 경
영자에 의해 매년 개최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성과지표로 변환된다.설
정된 안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안건,즉 내부심사 및 외부심사의 검토,사고,위험발생 및
부적합의 분석,종결상태를 포함하여 심사시 발견사항(Auditfindings)에 대한 검토,선급
및 정부대행검사에 따른 권고사항,선대 변경,영업,마케팅 전략,새로운 규정 또는 사회와
환경적 분위기 등에 대한 결과로서 시스템을 최신화 하기 위한 고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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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우리는 기술적 보조기구를 너
무 신뢰하고 있으며,사람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식하고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 보조기구를 너무 신뢰하고 있다.회사는 그것들 없이 선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기술을
잊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젊은 사관이 되
었을 때의 태도를 지속해야 하고,선교의 항해 안전을 학보하기 위하여 선교
자원관리(BRTM :BridgeResourceTeam Management)91)라고 부르는 제도
를 가지고 있으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선
교에서의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운항성 사고를 방지하는 개념이
며,운항선사는 모든 항해사를 대상으로 BRTM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본선에
승선 후에도 실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심사인 및 방선감독에 의한
주기적인 검증이 시행되어야 한다.

③ 화물과 선박평형수 작업/정박 작업

항해사들은 이것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주요 훈련 결
과가 있고,특히 건화물 운반선박에서 탱커 업계로 이동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포함되며,컴퓨터 시뮬레이터에 의한 육상교육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
다.기존의 ISM Code제7장에서 회사는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선박업무를 위한 계획 및 지침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
정에 의거 수행해 오던 업무로 주로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육상에서
는 검증 차원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이므로 수검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

④ 환경관리

주요 이슈 사항은 ISO1400092)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우리 중의 대부

91)선교자원관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수행하기 위해,항해에 수반되는 다양
한 상황을 인지하고 선교조직,기술,지식,경험,당직배치,항해장비,정보를 활용
가능한 모든 선교자원 및 Communication,Team Work를 통해서 어떠한 위험상
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또는 위험한 상항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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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문제는 규제에 순응하는 것이 계
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선박에서 기름기록부의 기입을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TMSA 실행을 확인하는 것이 선박에서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

고 있다.이것은 멀지 않는 미래에 변화해야 하며,앞으로 심사 수검하는 것이
나중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절
감(EnergyConservation)및 방출물 관리(EmissionControl)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회사 차원의 투자 곧 이 요소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

문이다.또한 많은 회사들이 ‘co2pertonnemile'처럼 환경 주요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93)

⑤ 비상대책 준비

안전훈련이 단조로움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은 멈추어지고 있다.이
는 같은 사람과 함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행하였나 이다.비상상황의 정의
는 실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치명적이고 중대한 부상,해양오염,충돌,좌초,
화재,폭발 그리고 사고선박이 권위 있는 관련단체,언론매체,공공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매체 등의 반대 여론이나 비판에 노출된 경우를 포괄한다.부연하
여 뜻하지 않는 적재물(기름,화학물질 또는 가스)의 갑판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의 유출,뜻하지 않는 비화물용 기름,화학 물질 또는 가스의 탱크,파이프 및
호스에서 주변 환경으로의 유출,계획되지 않은 비화물용 일정량이상의 기름,
화학물질 또는 가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탱크,파이프 및 호스에서 갑
판,기계실,펌프실로의 유출 및 선박의 운항통제력 상실 또는 대인피해나 환
경피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위반행위도 반드시 보고되고 관
리되어져야 한다.
최근 심사를 수검한 회사에 따르면 사업연속성(BusinessContinuityPlan;

BCP)및 재해복구계획(DisasterRecoveryPlan;DRP)을 수립하도록 시스템개

92)ISO14001인증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인증을 부
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차원
을 넘어 기업이 얼마나 환경 방침,추진계획,실행 및 운영,점검 및 시정조치,경영 검토,
지속적인 개선 등의 포괄적인 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93)TankerOperatorMagazine,ReportoftheTMSAconferenceatAthens,Feb.2008,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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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야로 식별하였으며,목적은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도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각종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중단된 경우에도 조직이 생
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11사태의 경우 6,0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1,200여개 회사의 업무가 마비

되었으며,다우지수가 1,369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였다.반
면에 BankofAmerica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시켜 사고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일부회사의 경우 데이타 백업(Back-up)센터를 이용하여
사고 후 1시간 43분만에 100% 복구하는 등 전사차원의 사업 연속성 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을 마련하여 재해에 대비한 대표적인 우수 사례들이다.
기존에는 재해발생시 전통적인 전산 복구업무이고,기술중심의 IT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급격한 기술변화로 잠재적인 위험의 증가,테러 및 국제분쟁,
불규칙한 일기변화와 이상기후의 발생 등 환경 리스크의 노출 등 업무환경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등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비즈니스 연속성개념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 연속성 계획은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조직의 생

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사업 연속성 계획에
는 사업 중단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구체적
이고 체계적인 사업 연속성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Disasters)란 일정기간동안 정보에 의존하는 사업의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조직의 중요한 정보 자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중단상황을 의미한다.
재해는 홍수,지진,화재 등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테러
분자들의 공격이나 해커의 공격 등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모두 재해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발생 원인에 따라 재해는 인위적 재
해(Man-madeDisaster)와 자연재해(NaturalDisaster)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재해의 구분은 업무처리에 미치는 장애의 규모 및 대체처리 설비활용

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정보처리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
재해(NonDisaster),손상이 올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Disaster),완전파괴된
경우는 재앙(Catastroph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회사적 차원에서 비즈니스의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경우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로는 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 및 재해복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고객의 재산과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바,국내 일



- 61 -

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전행차원에서 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 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 평가,취약성 분

석,사업영향 분석(BusinessImpactAnalysis),사업 복구전략 수립(Develop
BusinessRecoveryStrategies),상세계획 수립(DevelopDetailedPlan),계획
실행(ImplementPlan),테스트 및 유지 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반복적인 사이
클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측정,분석과 개선

상급 관리자 안에서 계몽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누군가 천천히 시스템에서
원하는 TMSA 제도를 밀고 나갈 누군가가 필요하다.운항선사의 검사 및 심
사에 대하여 측정하고,분석하여 회사가 어떤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진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인가는 회사의 선박검사 상태,제3자 검사에서의 지
적사항 및 내부심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안
전 및 환경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2절 심사 대응방안

1.회사심사

1)심사기준

OilMajor의 각사에서 적용하는 TMSA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심사수준 또
한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특히 일부 Major는 자신
들만의 점검목록표를 사용함으로써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
다.
모든 OilMajor가 일정 수준의 TMSA를 합의하고 석유회사가 여기에 동참

할 때 TMSA는 품질관리의 총체로서 운항선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한다.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TMSA 각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무장을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 각기 다른 OilMajor질의항목에 답변과
회사고유의 제도를 설명해 주면서 연관관계를 설명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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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심사 평가

각 OilMajor가 운항선사를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운
송계약시 참고로 사용하고 있으며,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심사요약만을 일부
심사기관이 송부하고 있다.회사 수준을 알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
으면서 타선사의 Benchmarking94)을 운운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횡포가 아닌가
사료된다.현재까지 공개된 평가의 방법은 없으며 일부 컨설팅 회사의 평가
방법을 인용하고 있다.95)

2.시스템 이행

1)혼합선대

이 제도는 선대의 규모 차이 내지 혼합 선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혀 고려
에 넣고 있지 않다.96)이거야 말로 어느 특정 규모의 탱커 선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한가지 예로 TMSA는 Tanker와 Chemical에 대한 회사 심
사 도구로 만들어 졌으나,OILMajor사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건화물선,컨테
이너선,자동차운반선 등 모든 선종에서의 선박 관리 상태를 심사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든 선종에서의 TMSA 관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항선사에서는 회사차원의 교육,사고 관리,시스템 등을 Tanker
와 동일한 수준을 운용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확충 및 시스템 구축,이행,관리
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운항선사의 대응책으로는 먼저 모든 OilMajor참석 회의에서 부

당함을 지적하고 탱커선대 항로규모 및 항로구분에 따른 사이한 적용기준 수

94)벤치마킹이란 자기 조직의 성과 개선을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다른 조직의 탁월한
관행을 식별하고,이해하고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95)JCPMarine,Singapore소재 Consulting업체의 평가 기준은 Allelement에서 각 Stage별
질문항목에 1=nosystem inplace,2=System inplaceorprocedureavailable,3
=Proceduresandrecordsavailable,4=maturesystem workingwell로 각 질문사항을 평
가한 합을 질문 항목수로 나누면 회사의 심사 평점이 된다.

96)Tankeroperator,TMSA-ShippingConferenceReport,June200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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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혼합선대에서 탱커선만을 심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취해야 할 것이
다.이러한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도 시스템개선에 주력해
야 한다.

2)선원유지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의 관리 척도로 선원유지율을 주요성과
목표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2년 미만의 신설 운항선사인 경우에도 무조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지적사항으로 식별되고 있으며,신규직원을 많이 고용
하는 회사는 선원유지율이 낮을 개연성이 많고 선원유지율이 실적에서도 주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원부족 시장에의 대세이나 이러한 현
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심사자도 알고 있으나 운항선사가 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정책 표명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며,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실적을 심사
시마다 제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3절 검사 대응방안

산업의 어떤 한 부분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로 수 많은 OilMajor용선주
들이 탱커운항선사에게 TMSA를 소개하고 강요하였다.TMSA를 시작함으로
서 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
다.한가지 목표는 한쪽으로 치우친 탱커 배팅 검사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
다.
TMSA 프로그램은 운항선사의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구조·틀을

제공한다.또한 운항선사가 그들의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며,
산업이 배팅 결정을 잘 식별하도록 도움을 준다.지난 15년 동안 배팅검사는
탱커선 운항상태를 현저하게 향상시켰음은 명백하며,자격을 갖추고,숙련되
며,잘 훈련되고 동기부여된 선원,좋은 관리 시스템과 상술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주의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배팅검사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시
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고가의 장치였다.
운항선사는 항상 각 선박의 상태를 알고 있는 측정 장치인 TMSA의 가이

드라인을 이용해서 그들 선박에서 안전과 환경적 우수성의 최상의 표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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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데 헌신하였다.만약 운항선사가 OCIMF의 SIRE나 CDI의 VIQ와
유사하거나 동급의 검사절차를 가지고 있다면,선박은 이들 시스템으로 예측
되는 기준/표준에 부합할 것이며,항상 검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결함과 결점사항들은 시정조치 계획과 스케줄로 확인될 것이며,육상 관
리부서에서는 결함과 결점에 대한 종결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운항선사가 배팅 검사를 요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상업적인 필요성 때문이

다.여기서,배팅과 검사를 혼동하는 용선계약조항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혼란이 있어 왔다.배팅은 선박이 계획한 항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이터
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인 반면,검사는 테이터 수집 과정 중의 하나이다.만약
검사 실적이 풍부하다면,혼란은 제거되고,배팅 결정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만약 운항선사가 다른 이유로 배팅 검사를 요구했었다면,그들은 그들 자신

의 관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했기 때문일 것이다.만약 그들
자신의 검사 양식이 SIRE,CDI,VIQ와 동등하지 않다면,선박에 부적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 운항선사는
TMSA 순응/적합/일치의 고작 최저 단계에 있을 것이다.
TMSA의 이점을 인식하면서,많은 OilMajor는 여전히 배팅검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배팅 검사를 폐지하고 싶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TMSA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주요 성과지표는 운항선사의 선박을 이용하
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회사들이 산업의 단기계약이나 조건에 대한 수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안전과 환경적 우수성의 한결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통제/조절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치 있는
확인·결정을 제공한다.실적 기준·표준이 운항선사의 자체평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OilMajor들이 선박의 잠재적인 서비스를 심사할 때 사용하
는 정교하고 전산화된 위험성 관리제도에서 증가하는 숫자는 뒤떨어지는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평가서가 작성된다.
많은 운항선사들이 각 선박에 운항상태에 대한 필수 기준 항목을 제공하기

위해서 채택한 해결책은 육상 관리 기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월별상태보고서
와 SIRE/CDI의 VIQ를 토대로 한 선박의 지속적인 평가 절차를 소개하는 것
이다.
자체평가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과 관리자는 방선 시

자체평가를 심사한다.그들은 모든 결함과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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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에 대한 스케줄과 계획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배팅 검사는 불필요하며,TMSA의 윤곽은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시

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선대 실적 실행 지표는 시스템이 효율
적으로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내부심사시는 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면,정기검사와 사고조사를 통해서 후자를 확인할 수 있다.만약
선박이 상기 사항을 이용하여 완벽한 시행을 전달한다면,왜 선원 시간에 영
향을 끼치고 또한 배팅 검사의 비용을 감당하는지와 TMSA 가이드라인에 전
념하고 적용하는 것이 배팅 검사를 과잉·중복된 것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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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이상에서와 같이 TMSA의 일반적인 개념,탱커운항에 따른 심사 및 검사제
도의 업무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TMSA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좁은 의미에서는 탱커운항에만 적용되는 산업규격이라 생각하겠지만
현대 운항선사의 선종에 케미컬,가스,제품류 운송 탱커 없는 회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므로 TMSA는 선박을 운항하는 모든 회사(Company)는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식해가고 있다.
탱커운항선사를 한 순간에 놀라게 했던 OCIMF의 TMSA는 탱커 운항선사

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그리고
TMSA의 탄생 배경에는 ISM Code의 이행정도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즉,OCIMF는 많은 운항선사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TMSA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운항선사들이 제대로 된 안전
경영시스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개선을 주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TMSA는 그 속도는 느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안전

경영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탱커 운항선사를 위한 제도이
지만 일반 선박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선사에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TMSA의 적극적 적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제2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ISM Code의 모든 철학

과 정책(Policy)을 이해하고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인 이행을 한다면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회사의 규모나 조직의 수준에 따라 ISM
Code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광의의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육상
이든 해상이든 간에 경영 수준이 분명히 다르고 각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이해가 필요한 만큼 화주 회사에서 자신이 용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
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시스템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이 제2자 심사를 대표하는
Major,CDI및 Rightship검사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이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따라 TMSA의 태동의 모태인 ISM Code자체를 정

책적,광의의 개념 및 일반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안전경영체제의 수준의 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MO에서도 보다 자세하게 규정된 새로운 Code가 개정
되어 회사의 시스템문서를 보다 명확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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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SM Code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TMSA는 선박회사가 사용할 하나의 시스템개선 도구이며 개선을 위한 기

본 골격이다.OilMajor로 하여금 누구와 상업적 거래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
는 도구이기도 하다.이것이 TMSA가 가장 빠른 시간에 회사의 시스템 개선
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이것은 운항회사의 안전품질관리제
도로서 다른 회사들도 따라야 할 길이며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다.또한,자기 자신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TMSA 자체로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것이 가르쳐 주

는 방법과 정책이 바로 위험을 감소시켜준다.이러한 위험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위험성 평가제도이며,이는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결과적으로 우리는 위험성 평가의 혜택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영 도구가 안전을 담보해주지는 않지만 운항선사는 현존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집대성한 TMSA를 회사발전을 위한 바이블로 생각하고
250여개의 주요 성과목표 및 실행지침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
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 회사가 영업하고자 하는 Major에서 요구하는 수준
(LEVEL)을 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회사의 목표 및 세부실행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하나씩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실제적 실행을 하여 안전관리체계
를 운영한다면 탱커 운항선사 및 선박관리회사로써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을 갖
추어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입지도 한층 높아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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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록록록 〉〉〉
〔〔〔표표표111〕〕〕TTTMMMSSSAAA와와와 IIISSSMMM CCCooodddeee의의의 비비비교교교

TTTMMMSSSAAA IIISSSMMM
OCIMF에 의해 개발
안전과 환경에 품질 추가 IMO에 의해 개발
자발적 강제적
자기 평가 3자에 의한 보증
KPI와 BP에 의해 측정 규칙,규정 및 업계 지침에 의해 측정
+

TTTMMMSSSAAA 요요요소소소 IIISSSMMM CCCOOODDDEEE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소소소

1.경영,리더쉽 및 책임

ISM 1(정의)
ISM 2(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ISM 3(회사의 책임 및 권한)
ISM 4(지정된 자(들))
ISM 5(선장의 책임과 권한)
ISM 6(자원 및 인원)
ISM 11(문서화)
ISM 12(회사의 검증,검토 및 평가)

2.육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 ISM 6(자원 및 인원)
3.선원 채용 및 관리 ISM 6(자원 및 인원)
4.신뢰도 및 정비 표준 ISM 10(선박 및 설비의 정비)
5.항해 안전 ISM 7(선박운항을 위한 계획의 개발)
6A.화물 및 선박평형수 작업 ISM 7(선박운항을 위한 계획의 개발)
6B.계류 작업 ISM 7(선박운항을 위한 계획의 개발)
7.변화 관리 NEW
8.사건 조사 및 분석 ISM 9(부적합 사항,사고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9.안전 경영

ISM 9(부적합 사항,사고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ISM 11(문서화)
ISM 12(회사의 검증,검토 및 평가)

10.환경 관리 ISM 2(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ISO14001

11.비상 대책 및 우발계획 ISM 8(비상 대책)

12.측정,분석 및 개선
ISM 9(부적합 사항,사고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ISM 12(회사의 검증,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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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TTTMMMSSSAAA의의의 구구구성성성

구구구 성성성 내내내 용용용

PART1TMSA 지침 소개 -지속적인 개선 요구 (PDCA)
-경영시스템 측정 프로세스 도입

PART2TMSA 지침의 12요소

1.경영,리더쉽 및 책임
2.육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
3.해상직원의 채용 및 관리
4.신뢰성 및 보수 기준
5.항해의 안전
6.화물,선박평형수 및 접안 작업
7.변화 관리
8.사고 조사 및 분석
9.안전 관리
10.환경 관리
11.비상대응 및 우발계획
12.측정,분석 및 개선

PART3지침의 적용 및 시행 -업계에서의 지침서 사용
-참고 문서

PART4중요 용어 해설

- 산업 지침 및 현재의 업계 관행
기초

-경영검토,경영시스템,준사고,
근본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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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333〕〕〕회회회사사사의의의 경경경영영영 상상상태태태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OOOCCCIIIMMMFFF지지지침침침

핵심 요소

내용 파악

세부 요소

SMS 및 ISM Code

재점검, 개선계획 수립

관련 세부요소 완료
다음 핵심요소

제1단계

제1단계에서 모든 성과지표를 만족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YES NO

제2단계

제2단계에서 모든 성과지표를 만족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YES NO

제3단계

제3단계에서 모든 성과지표를 만족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YES NO

제4단계

제4단계에서 모든 성과지표를 만족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YES NO

요약보고서에 얻은

Level 기록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개선계획 수립

정확한 기록 및

이용 가능한 

모든 근거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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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444〕〕〕변변변화화화 관관관리리리

A 항목 -변경 요청

Team/Vessel BritishHope Requestedby: TonyBrown
RequestDate 1stApril2008 DateofChange 1stJan.2009

ObjectofChange Complywithlegislation TemporaryorPermanent Permanent

B항목 -변경 승인

DetailsofChange Fitfixed gas detection equipmentto ballast
tanks.CostisaroundUS$50,000pervessel

ReasonforChange
Requiredtocomplywithnew MARPOLAnnex
regulationswhichcomeintoforce1stJanuary
2009

ProposedTimelineforChange
2Q2008definedetailedrequirements
3Q2008orderequipment
4Q2008fittoallvesselsinfleet

RRReeessspppooonnnsssiiibbbllleeePPPeeerrrsssooonnn

Name Jim Fledges Position OperationsManager
Date 3rdApril2008 Signature Jim Fledges

CCC항항항목목목 ---변변변경경경 사사사항항항 요요요약약약

Arethe‘detailsofchange’adequatelydefined? Yes
Arethe‘reasonsforchange’adequatelydefined? Yes
Isthechangenecessary? Yes
Isapprovalgiventoproceedwithriskassessment Yes
DateSectionCtobecompletedby: LeoBloggsTech.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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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isresponsibleforthe
change? LeoBloggs,TechnicalManager
DateofRiskAssessment? 15thApril2008
ResultofRiskAssessment No outstanding High Risk, OK to

proceed

SummaryofKeyMitigating
Actions

1.Officetoapproveallhotwork
2.Trainingprogrammetodevelop
3.Trainingmanualtobeproduced
4.Procureeasytouseequipment

WhatManuals,Procedures and
Drawingswillneedanupdate?

QA ManualQAP27-update
DrawingRGP-387-P-02-update
GasDetectionManualtobeaddedtolist of
manuals

Identifypersons/teams/vessels
affectedby change: Allvesselsandfleetsuperintendents
Whatisestimatedcostof
Change,includingallmitigating
measures?

US$50,000pervessel

Whatistargetdatefor
completion? 1stJanuary2009

DDD 항항항목목목 ---변변변경경경의의의 승승승인인인
Thischangeisapproved

EEE항항항목목목 ---실실실행행행

Name Jim Fledges Position OperationsManager
Date 3rdApril2008 Signature Jim Fledges

Mitigationmeasurescompleted 03/10/08
Notificationofchangecompleted 15/08/08
AllappropriateManuals/Procedures/Drawingsupdated 19/11/08
Appropriatetrainingconducted 14/11/08
Changeprocesscomplete 14/12/08
Requestforextensiontotargetdate N/A
Approvaltoextendtargetdate,ifapplicab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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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hhhaaannngggeeehhhaaasssbbbeeeeeennnfffuuullllllyyyiiimmmpppllleeemmmeeennnttteeeddd

FFF항항항목목목 ---검검검토토토

RRReeevvviiieeewww aaannnddd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ooofffCCChhhaaannngggeeecccooommmpppllleeettteeeddd

Additionalrequirementstoextendtarget datecompleted N/A

Name LeoBloggs Position TechManager
Date 15/12/08 Signature LeoBloggs

Waschangeprocessfollowed? Yes
Waschangeeffective? Yes-allvesselsfitted
Ifno,identifyactionsrequiredtobe
complete
WastheManagementofChangeProcess
effective?

Moredetailedprojectplanrequired
nexttime

Ifno,identifyamendmentsrequiredand
initiateachangetoQMS PutintoQAP21(Project)

Name Jim Fledges Position OperationsManager
Date 20thDecemberl

2008 Signature Jim Fl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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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위위위험험험성성성 평평평가가가
IIINNNIIITTTIIIAAALLLRRRIIISSSKKK AAASSSSSSEEESSSSSSMMMEEENNNTTT

VESSEL: DATE:

TASK
ID

WORK
PROCEDURE/
CONTROL
MEASURE
TAKEN IN
THEAREA

HAZARDS
ASSOCIAT

ED

CONTROLS
ALREADY
INPLACE
(YES/NO)

SIGNIFICANT
RISK

IDENTIFIED

FURTHER
ASSESSMENT
RQUIRED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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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OORRRLLLDDD TTTAAANNNKKKEEERRRSSS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 PPPTTTEEELLLTTTDDD

DETAILEDRISK ASSESSMENT
Ship'sName: AssessmentNumber: WTM Ref:
CurrentAssessmentDate: LastAssessmentDate:
WorkActivityBeingAssessed
REPLACEMENT OFLEAKINGVALVEOFSTEAN SYTEM(SOOT BLOW
MASTERVLV)

Hazard(DescribeIdentifiedHazard):
1STEAM LEAK ANDBURN INJURY
2INJURY DUETOTRIPPINGANDFALLING
3
4
PeopleAtRisk:
2E,4E,FITTER

ExistingControlMeasure:
1BLRSTEAM STOPVALVESHUT ANDDRAIN VALVEOFSTEAM RANGE
OPEN

2ALLPERSONNELTOUSESAFETY GEARS
3
4
RISK ASSESSMENT (CHECK BOX)

Risk
Factor

Hazard
Severity
(A)

Degreeof
Likelihood
(B)

Risk
Multiplier
(A)x(B) RiskGrade RiskFactor

1 Nil Unlikely TrivialRisk 1-3
2 Slight Possible Tolerable

Risk 4-8

3 Moderate QuitePossible Moderate
Risk 9-12

4 High Likely Substantial
Risk 15-16

5 VeryHigh VeryLikely Intolerable
Risk 20-25

HazardSeverity(1-5) LikelihoodOccurrence(1-5) RiskMultiplier

Hazard
No.1

12345 1.)Selecttheexpressionforlikelyhoodwhich
mostappliestohazard
2.)Selecttheexpressionfordegreeof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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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No.2
Hazard
No.3
Hazard
No.4
Hazard
No.5

whichmostappliestohazard
3.)Crossreferenceusingtheabovetableto
determinethelevelofrisk

AdditionalControlMeasures:(Furtheractionnecessarytocontrolrisk)anddate
completed
Hazard
No.1 VALVESSHUT TOBEOPENEDONLY BY 2E
Hazard
No.2

IFMORESTEAM ISFOUNDCOMINGOUT OFDRAIN,WORK TO
BESUSPENDED

Hazard
No.3
Hazard
No.4

AdditionalComments:

Signed/Master Signed/Safet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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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666〕〕〕사사사고고고 조조조사사사 보보보고고고서서서

MMMAAARRRIIITTTIIIMMMEEEKKKEEELLLLLLYYY AAANNNNNNEEE---IIINNNVVVEEESSSTTTIIIGGGAAATTTIIIOOONNN RRREEEPPPOOORRRTTT

CONTACT BY M.V.SUMIREAT CHANGJIANGKOU (CJK)
ANCHORAGEON 16thNovember2005AT 0815HRSLOCALTIME

INTRODUCTION

DESCRIPTION OFINCIDENT

FINDINGS

DIRECT CAUSES

ROOT CAUSES

RECOMMENDATIONS

ACTION TOPREVENT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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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S

1.Vessel'screw list.
2.Vessel'sparticularsincludingNavigationalbridgeequipment.
3.CopyofNoteofprotestlodgedbymaster.

 4.Statementfrom Master,duty2ndofficer,dutycadetandhelmsman.
5.Statementofwitnessfrom chiefofficerandpumpman.
6.CopyofcertificateofcompetencyforMasterandduty2ndofficer.
7.Hoursofrestandworkforthebridgeteam membersattimeofincident.
8.CopyofBridgemovementbook,EnginemovementbookandMaster'snight

orderbookfor16thNov'05.
9.Copyofdeckandengineroom logbookfor16thNov'05.
10.CopyofMainenginetelegraphloggeralongwithstatementfrom Master

aboutcorrectionofdateas16thNovinsteadof17thasprintedonrecord.
11.Copyofcourserecorderfortheincidentduration.
12.CopyofOwnvesselECDISdatafor16thNov.
13.CopyofMaster'sstandingordersdulyacknowledgedbyallofficers.
14.Copyofalcoholtestresultscarriedouton16thNovforfullcomplementof

vessel.
15.Copyofvessel'scargoplanatthetimeofincident.
16.Livenavigationauditchecklist(NAV/26)dulycompleted.

 17. Record of onboard training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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